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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평가의 필요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에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위험 

요소를 지닌 운전 부적격자(不適格者)는 철저히 배제되도록 해야 한

다. 이를 위하여 도로교통법령상 대형차량이나 사업용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이하 “정기적성검사”라 

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을 

지속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운전자의 운전적성(運轉適性)1)을 주기적

으로 점검하는 이런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

다른 이견이 없다. 

그런데 자동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운전면허 소지자 특히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1,620만명이 넘게 

되면서 이제는 정기적성검사 제도가 상당수 국민의 일상생활과도 관

련되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문제는 정기적성검사 제도와 관련하여 

많은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와 관련된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므로 이 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제

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볼 때가 되었다. 

1) 일반적으로 “적성(適性)”이란 교육훈련을 받기 이전부터, 어떤 특정 업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체력, 지적능력, 감각적 기능과 성격 특성 등이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
다. 이에 따르면, “운전적성”이란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에 적합한 시력, 청력, 운동
능력, 정신적 판단능력 등을 모두 갖추고 여러 가지 교통 관련 정보에 대하여 신속
하고 정확하게 인지하며 인지된 정보는 이를 분석하고 종합하여 정확한 판단을 한 

후 신속하게 운전 조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안전운전을 위한 운전적성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의학적 조건: 심신의 건강[신체지수(P Q), 지능지수(I Q), 정서지수(E Q), 도덕
지수(M Q)의 적정]
감각과 동작의 기초적인 기능 조건: 반응시간의 적정[일정한 수준 이상의 시력, 
시각 지각과 반응 동작의 일치(균형)]
심리적 조건: 경험, 지식, 높은 판단력(강한 자기 억제력과 주의집중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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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적성검사 자체가 형식적으로 진행될 뿐만 아니라 그 부

적격자 판정률도 매우 낮아서 정기적성검사를 받는 운전자들의 대부

분이 이 제도의 운영 자체에 대해 수긍하지 못하고 불만을 가지는 경

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점들은 궁극적으로 수검자의 수(數)를 고려

할 때 상당수 국민이 불만을 갖게 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된다는 데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운전에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에 대한 검사는 교통사고와 관련되

는 사항이므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전면허를 최초에 취득할 때와 비교할 때 신체적 능력과 정신적 능력이 

거의 달라지지 않는 다는 것이다. 또한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신체적 능

력이나 정신적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도 스스로의 분별력 있는 판

단에 따라 현실적으로는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규제 

사항은 다소 불합리하더라도 그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에는 그 

반대의 입장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필요를 인정하면서도 문제점에 대한 과학적이고 현실적

인 검토 분석조차 이루어지기 어려워 객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 꼭 필

요했던 제도개선도 결국은 흐지부지 하게 된 사례가 많았던 것 같다. 

따라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의 정도도 매우 큰 정기적성검사 제도의 경우 비록 교통안전과 관련

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 도입 취지를 살리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합

리적인 검토 분석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정기적성검사 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회와 법제처 등

에서 여러 가지 입법대안이 제시되기도 했는데, 현 시점에서 판단해 

볼 때, 우선 이 제도의 규정 현황과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해 보고, 가

능한 입법대안을 모두 종합한 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의 토대 

위에서 입법평가의 차원에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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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7년

(65세 이상자는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받지 않

은 경우 범칙금(기간에 따라 차등)이 부과되거나 운전면허 취소(1년 경

과 시) 처분을 받게 된다. 

정기적성검사 제도의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1999년에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 9년마다 갱신하는 제도로 전환하면서 

정기적성검사 제도를 폐지했고, 제1종 운전면허의 경우 정기적성검사를 

받는 주기를 5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정도의 개선을 해 왔을 뿐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기적성검사 제도의 현황과 운영에 대하여 비용과 

편익의 관점 등 입법평가의 차원에서 분석을 해 본 경우는 거의 없었

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정기적성검사 제도가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는 입법평가의 관점에서 

이 제도의 현황과 운영에 대해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입법대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종전에는 정기적성검사 제도에 대해서 종합적인 분석을 시

도한 경우가 없었고, 정기적성검사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본 경

우에도 정기적성검사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부터 발생되는 비용 부

담과 교통안전 등의 편익을 중심으로 계량적인 분석까지 시도해 본 

경우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종전의 검토서를 토대로 정기적성검사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쉽지 않고 정기적성검사 제도의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입법평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정기적성검사 제도가 도입되거나 개선되는 과정에서 논의된 

기록이 거의 없어서 이 제도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런 제약점을 고려하

면서 이 제도에 대한 최근의 논의 등을 바탕으로 그동안의 연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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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된 입법평가의 기준을 현행의 정기

적성검사 제도에 대한 분석에 직접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입법평가제도가 도입되어 입법평가의 기준을 적용한 분석 검토서

와 종전에 작성해 왔던 일반적인 검토서2)를 비교해 보게 된다면, 입

법평가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분석에 얼마나 효용이 있는

지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정기적성검사 제도의 문제와 관련하여 법제처에서는 2008년 3월 27

일의 대통령 업무보고 때에 이 제도를 토의과제로 논의하기도 했고, 

2) 2008년에 법제처의 국민불편법령 개폐 사업의 과정에서 이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입법평가의 차원이 아닌 종래와 같은 통상적인 분석만을 
거쳐 다음(2008. 5. 13. 국무회의 보고를 위해 법제처에서 검토한 실제 보고서의 내
용이다)과 같이 국무회의에 개선과제로 보고했는데, 이를 계기로 정기적성검사 제
도의 개선 논의가 이어져 오고 있다.

정기적성검사 폐지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경찰청)]

1) 현황 및 문제점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약 1,620만명)를 대상으로 7년마다 시력, 청력, 조향장

치 등 운전조작능력을 검사하고,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의 취소
와 벌금 또는 구류 등의 제재를 가함. 

  ❍ 1회 검사 시 약 15,000원의 비용과 반나절(이동시간 포함) 정도의 시간이 걸리
나, 정기적성검사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되는 비율이 매우 낮은바, 제1종 운전면
허를 가진 자 전원에게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의 측면에서 과도한 
규제임.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87조 및 제88조)

2) 개선 방안
  ❍ 정기적성검사 제도를 폐지하되, 운전면허 취득 후 신체적 조건이 변경된 자에 

대해서만 면허의 적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최소화하고, 
  ❍ 수시적성검사제도(시력, 청력, 사지운동능력 등에 장애가 생긴 사람을 공공기

관에서 통보받아 검사대상자를 선정함)를 보강하여 교통안전 문제 해결

3) 소관 부처[행정안전부(경찰청)] 의견: 긍정 검토
  ❍ 적성검사제도 자체는 존치하되, 적성검사 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항목을 보완(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 필요)하여, 신체검사 비용이 
별도로 들지 않도록 함으로써 검사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경찰청에서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에 관련 항목을 넣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실효성 등의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 

     경찰청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의 규정을 근거로 이미 제도 개선이 완료
되었다고 주장하나 ‘운전가능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건강검진결과 통보
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적성검사에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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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5월 13일에는 ‘국민불편 법령 개폐 추진(1차 보고)’에 포함되

어 국무회의에 보고된 바도 있다. 

위와 같이 정기적성검사 제도가 국민불편의 관점에서 법제처 주관

으로 검토되어 국무회의에 보고됨에 따라, 경찰청에서 운전면허 적성

검사 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도로교통법령 정비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결과통보서에 ‘운전가능 여부’ 항목이 포

함될 수 있도록 부처 협의 필요3))의 개정 등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 개선(법령 개정) 방향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아

야 하는 1,620여만명의 일반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가운데 

이 제도의 본질적 문제점을 제대로 분석하여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없지 않으므로, 정기적성

검사 제도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토를 토대로 이 제도

를 잘 분석하여 입법대안을 도출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4)

3) 현재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3조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실시한 건
강검진결과통보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문제는 그 통보서에는 적성검
사와 관련된 항목으로 시력과 청력 외에 ‘운전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없다는 것
이다.  

4) 이러한 점에 관한 객관적 과학적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입법평가제도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기적성검사의 실태와 그로 인한 불편과 비용 지출 등 문

제 발생의 현황을 사후적 입법평가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의 토대하에서 판단하여 대안을 도출해 내고 그 대안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

를 거쳐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함으로써 교통안전과 국민의 불편 감소를 동시

에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사후적 입법평가에서는 입법 당시에 의도했던 입법목적이 달성되었는지를 우선 점

검하고 현행의 규정이 현실 타당성과 실효성 있는지, 당초에 예측했던 비용과 편익 
분석이 적정한 것인지, 국민의 불편은 없는지, 규제의 대안, 사전평가 시의 적용 기
준들이 충족되었는지, 법적 정합성과 체계성에 맞는지, 개정이나 폐지의 요구가 없
는지 등을 검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사전적 평가에서는 통상적으로 입법의 필요성, 입법목적의 실현 가능성, 기존 
입법과의 중복 여부, 입법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입법 내용의 정당성
과 법적합성, 입법내용의 통일성과 조화성, 입법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입법 표
현의 평이성과 이해 가능성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사후적 입법평가에서 
도출되는 각 대안에 대해 비교적 간략한 검토 분석을 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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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제도의 개요
1. 일반적 운영 현황

정기적성검사 제도와 관련된 입법평가를 위해서는 우선 이 제도가 현

실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운전적성검사(運轉適性檢査)’란 자동차등(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이하 같음)을 운전할 때 정신적으로나 신

체적으로 지장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체적 적격(適格)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검사를 하는 것이며,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 필

요한 기본적인 특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운전을 할 때에 사고를 발생

시킬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정하고 예측하는 검사이다. 

운전적성검사는 운전을 할 사람의 신체적 조건에 관하여 시험 당시

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정신적 신체적 조건은 시간

이 흐름에 따라 노쇠(老衰),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변할 수도 있고 

처음 운전면허를 취득할 당시에는 적성기준에 적합했다가 그 후 신체

적 기능의 약화와 부상 등으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

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검사이다. 

이런 운전적성검사는 크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에 하는 검사와 취

득한 후에 하는 정기적성검사와 수시적성검사가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과 관련하여 실시되고 있

는 운전적성검사는 국가운전면허시험장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운

전면허 취득을 위해 거쳐야 하는 7단계 중 가장 먼저 거쳐야 하는 절

차이다. 이 적성검사는 자동차 운전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시

력, 색채 식별, 청력(제1종 운전면허에 한정)과 신체장애의 정도를 확

인하게 되는데, 전국의 26개 운전면허시험장 내에 설치된 검사실이나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의료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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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에 하는 정기적성검사에 대해

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정기적성검사의 경우 현재 제1종 운

전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7년(65세 이상자는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범칙금(기간에 따라 

차등)이 부과되거나 운전면허 취소(1년 경과 시) 처분을 받게 된다. 

정기적성검사 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는 운전자에게 필요한 신체적 

능력이나 정신적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자칫 교통사고로 연결되어 인

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제1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운전적성 적합 여부를 다시 검사받도록 

하고, 그 검사에서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만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정기적성검사 제도가 현실적으로 운영되는 상황과 절차를 보다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정기적성검사 기

간 이내에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양식에 따라 정기적성검사 신청

서와 병력(病歷)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정기적성검사를 받으

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대리로 

접수할 때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도

로교통법 제8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 제2항). 

[별지 제64호서식] <개정 2007.4.27>

자동차운전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

지방경찰청장(운전면허시험장장)  귀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1조 또는 제8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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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은 선 안에만 기재합니다.

성   명                       (서명) 국 적
사    진

3.0cm×4.0cm
(탈모,상반신, 

무배경,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주   소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

이-메일 집전화

면허번호

신 체 검 사 서

시    력 시야
150도 
이상

삼색
식별

청력 적성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

양안 우 좌 우 좌 상지 하지 문진결과

적 부 적 부 적 부 적 부

기타 
의사소견

검사결과
적격여부

                   년         월         일
   병원장 (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영수필증 첨부란

수

수

료

(정기) 
4,000원
(수시) 

5,000원
(갱신) 

6,000원

-------------담당의사인------------자르는 선--------------

운전면허신체검사서(병원 보관용)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시    력 시야
150도 
이상

삼색
식별

청력 적성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

양안 우 좌 우 좌 상지 하지 문진결과

적 부 적 부 적 부 적 부

기타 
의사소견

검사결과
적격여부

                         년         월         일
           병원장        (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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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5호서식] <개정 2007. 4. 27.>

병력(病歷)신고서(응시자가 기재)
- 정신질환, 경련성질환, 마약류, 알콜중독 등 -

(1) 귀하는 정신분열증 정동장애(情動障碍) 고도의 성격장애 및 

이에 준하는 증세로 인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있는 경우)     병      명 :               치료개시일 :
                    치료종료일 :               치료  병원 :

있  

음

없  

음

(2) 귀하는 경련성질환(간질)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있는 경우)     병      명 :               치료개시일 :
                   :치료종료일 :               치료  병원 :

있  

음

없  

음

(3) 귀하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알코올중독 등으로 치

료받거나 사법기관에 단속된 사실이 있습니까?
  치료사실이 는 경우    병      명 :        치료개시일 :
                           치료종료일 :        치료  병원 :
  단속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단속일시 :      위반  행위 :
                               단속기관 :

있  

음

없  

음

년      월      일

                 신고인(응시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만일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2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판정관 의견 적정 정밀검사 필요 판정관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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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성검사를 신청한 후 정기적성검사에 합격하면 운전면허시험

장장으로부터 갱신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는다( 도로교통법 제87조제

2항). 

위반 시의 제재를 살펴보면, 정기적성검사기간 중에 적성검사를 받

지 않은 경우에는 3만원부터 6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되고, 정기적성

검사에 불합격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 후 1년이 경과되면 운전면허

가 취소된다. 이 경우 운전면허시험을 다시 봐야 하며 시험의 일부가 

면제된다.  

한편,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정기적성 검사기간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정기적성

검사기간 이전에 정기적성검사신청서를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제출해

서 미리 적성검사를 받거나 정기적성 검사기간 만료일 이전에 연기사

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적성검사연기신청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별지 제59호서식)를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제출해서 적성검사를 

연기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8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 군복무 중( 병역법 에 따라 교정시설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사병인 경우만 해

당)이거나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만, 정기적성검사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제도의 개요

16

대 상 자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정기적성검사 기간

- 최초: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7년(다만, 65세 이상인 사
람은 5년)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 이후: 직전 정기적성검사기간 시작일부터 7년(다만,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 정기적성검사 연기신청자: 연기사유 소멸일부터 3개월 이내

구비서류

정기적성검사 신청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서식)

운전면허증

병력신고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신고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신체

검사서 또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시력, 청력, 신체장애에 대
한 검사항목이 있는 경우만 해당)

대리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추가

정기적성검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부

터 3개월 이내에 정기적성검사신청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4

호서식), 운전면허증, 병력신고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

서식),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신고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신고검사서 

또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시력, 청력, 신체장애에 대한 검사항목이 있

는 경우만 해당)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정기적성검사의 연기가 인

정된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부터 적성검사 연기사실확인서( 도

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를 받는다.

정기적성검사에 합격하면 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부터 갱신된 운전면

허증을 교부받게 되는데( 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 정기적성검사 제

도의 개요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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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 정기적성검사기간 중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정기적성검사기간 만료 후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하: 범
칙금 3만원

 정기적성검사기간 만료 후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범칙금 4만원

 정기적성검사기간 만료 후 경과된 기간이 6개월 초과 
9개월 이하: 범칙금 5만원

 정기적성 검사기간 만료 후 경과된 기간이 9개월 초과: 
범칙금 6만원

-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적성검사기간 만료 후 1년 경과

 운전면허 취소. 이 경우 운전면허시험을 다시 봐야 하며 
시험의 일부가 면제된다. 

2. 관련 근거 법령

정기적성검사 제도는 도로교통법령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도로교

통법 에는 제87조(정기적성검사와 운전면허증의 갱신)에서 정기적성검

사의 대상자와 기간, 검사의 연기 등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

고 있고,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에서는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

나 적성검사에 불합격된 때의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그 하위법령인 도로교통법 시행령 에서는 제45조에서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을, 제53조(정기적성검사 등)에서는 그 세부

적인 절차를, 제55조(정기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교부의 연기 등)

에서는 검사 연기의 구체적인 사유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

통법 시행규칙 에서는 제81조와 별지서식 등에서 정기적성검사의 신청 

등과 관련하여 신청서 서식 등을,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 

기준 등)와 별표 28에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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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7조(정기적성검사와 
운전면허증의 갱신) 
제1종 운전면허를 받
은 사람은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의한 정기적

성검사기간 이내에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기

관의 장이 실시하는 정

기적성검사(정기적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최초의 정기적성검
사기간은 제83조제1
항 또는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날부

터 기산하여 7년(65
세 이상인 사람은 5
년)이 되는 날부터 6
개월 이내

  2. 제1호 외의 정기적
성검사기간은 직전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

하여 7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지방경찰청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정
기적성검사에 합격한 사

람에 대하여 운전면허

증을 갱신하여 교부하

여야 한다.
  제2종 운전면허를 받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
에 필요한 적성의 기

준) 법 제83조제1
항제1호, 법 제87조제1
항 및 법 제88조제1항
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87조
제1항 및 법 제88조제
1항에 따른 적성검사
의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시력(교정시력을 포
함한다)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 기

준을 갖출 것

    가.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

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양쪽 눈
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나.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

고 잰 시력이 0.7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

정기적성검사 제도와 관련된 도로교통법령상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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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은 사람은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의한 운전

면허증 갱신기간 이내

에 지방경찰청장으로부

터 운전면허증을 갱신

하여 교부받아야 한다. 
  1.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제83조제
1항 또는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날부

터 기산하여 9년이 되
는 날부터 6개월 이내

  2. 제1호 외의 운전면
허증 갱신기간은 직

전의 운전면허증 갱

신기간이 시작되는 날

부터 기산하여 9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7 
이상이고 시야가 

150도 이상이어야 
한다.

  2. 적색 녹색 및 황색

의 색채식별이 가능

할 것

  3. 청력(제1종 운전면
허에 한한다)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다
만, 보청기를 사용하
는 사람은 40데시벨
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4.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

할 수 없는 등 정상

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

체 또는 정신상의 장

애가 없을 것. 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

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 승인된 자동차

를 사용하여 정상적

인 운전을 할 수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항 각 호의 기
준에 따른 적성판정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시

험기관의 장에게 신고

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제59조(의료기관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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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신체검사서(제53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의 경

우에는 국민건강보험

법 제47조에 따른 건
강검진결과통보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4호 단서
의 경우 신체검사서에 

의하여도 판정하기 곤

란한 사람이 자동차운

전학원에서 20시간 이
상 기능교육을 받은 사

실이 있는 등 행정안

전부령이 정하는 경우

에 해당되는 때에는 

적성기준에 적합한 것

으로 본다.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 본문에 따
라 적성검사를 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적

성검사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에 대한 운전면허의 기

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신체검사서에 의
하여도 판정이 곤란한 

사람에 대한 운전적성

의 인정방법 등)

제61조(신체상태에 따른 
운전면허의 기준)

제53조(정기적성검사 등)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

아야 하는 사람은 동항 

각 호에 따른 정기적

성검사기간 이내에 행

제81조(정기적성검사의 
신청 등) 영 제53조
제1항에 따른 정기적성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

64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53조제1항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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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받고

자 하는 지역을 관할

하는 운전면허시험기

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운전면허증
  2. 병력신고서
  3. 제4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체검사서 또

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실시
한 건강검진결과통보

서(정기적성검사 신청
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 것에 한한다)

  제1항제3호에 불구
하고 건강검진결과통보

서에 제45조제1항제1
호 제3호 및 제4호의 
적성기준에 대한 검사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신

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정

기적성검사에 합격한 

신청인에게는 새로운 운

전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운전면허시험기
관의 장은 행정안전부

령이 정하는 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에 따른 병력신고서

는 별지 제65호서식(국
제운전면허증을 가진 사

람이 법 제88조에 따른 
수시적성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별지 제66호
서식을 말한다)에 의
한다.

  영 제53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
는 대장”이라 함은 별
지 제67호서식의 정기
적성검사대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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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항 또는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

기적성검사를 받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받아야 하는 사람

이 해외여행 또는 군

복무 등 대통령령이 정

하는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정기적성검사

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을 갱신하여 교부받을 

수 없는 때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미리 받

거나 그 연기를 받을 

수 있다.

제55조(정기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교부의 

연기 등) 법 제87
조제1항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

는 사람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

기적성검사기간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

는 때에는 행정안전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정기적성검사기간 이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

여 미리 적성검사를 받

거나 연기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

부한 정기적성검사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에 체류 중이거
나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을 입
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3.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4. 군복무 중( 병역법
에 따라 교정시설경

제83조(정기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교부의 

연기) 영 제55조제
1항 및 제4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 또는 운

전면허증 갱신교부의 연

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검사기간 만료

일 또는 운전면허증 갱

신교부만료일까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영 제55조제2항 및 제
4항에 따라 정기적성
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교부를 연기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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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비교도 전투경찰순

경 또는 의무소방원

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사
병에 한한다)이거나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
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

적성검사를 그 기간 

이전에 실시하거나 연

기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를 받

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월 이
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

아야 한다.
  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은 법 제87조
제3항에 따른 운전면
허증의 갱신교부에 관

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적성검사”는 
“운전면허증의 갱신교
부”로, “적성검사”는 “갱
신교부”로 본다.

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

장에 그 내용을 기재

하고, 별지 제70호서식
(영문으로 발급하는 경
우에는 별지 제71호서
식을 말한다)의 적성
검사 운전면허증갱신

교부 연기사실확인서

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야 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지방경찰청장

은 운전면허(연습운전
면허를 제외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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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때에는 행정안

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의 범위에서 운전면허

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

3호, 제6호 내지 제8
호(정기적성검사기간
이 경과된 때를 제외

한다), 제11호, 제13호, 
제15호, 제16호 또는 제
17호에 해당하는 때에
는 운전면허를 취소하

여야 한다. 
  1. 7. (생  략)
  8. 제87조제1항 또는 제

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

지 아니하거나 그 적

성검사에 불합격된 때

  9. 제87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한 기간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

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된 때

  (이하 생략)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 기준 등) 
법 제93조에 따라 운
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

지시킬 수 있는 기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
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

의 정도 등에 따라 부

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별표 28] : 별도 

또한, 도로교통법령에서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형법 등의 법령을 위반

한 때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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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정지시키는 제도를 두어 그 실효성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도로교통법령에서는 운전면허 행정제재 처분의 구체적인 운영 과정

에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때에 그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이나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경중(輕重)과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인 벌점(罰點)을 중심으로 벌점 제도도 운영

하고 있는데, 정기적성검사의 경우 [별표 28]에서 다음과 같이 그 행

정제재 처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기준

일련 

번호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내      용

7
정기적성검사 불합

격 또는 정기적성

검사 기간 1년경과
제93조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

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

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8
수시적성검사 불합

격 또는 수시적성

검사 기간 경과

제93조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

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한 때

한편, 정기적성검사 제도의 개선 문제를 논하는 과정에서는 불가피

하게 정기적성검사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시적성검사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 개요와 근거 규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1]과 같다. 

3. 제도의 변천과 입법 연혁

정기적성검사 제도는 1962년 도로교통법 제정 이후 계속 바뀌어 

왔는데, 제정 당시에는 시력과 청력만 측정했고 검사는 3년마다 신고

병원에서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후 바뀐 사항 중 중요한 사항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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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적 성 기 준
주관, 
검사기관

검사주기

1962. 1. 27.
시력: 양안시력 0.8
청력: 10m 거리에서 90폰

시도지사, 
지정병원

3년

1965. 3. 10.
시력: 양안시력 0.8, 청력: 10m 거리에서 90폰
운동신경반응: 100분의 50초, 시각: 85도 이상
원근측정: 5m 거리에서 오차 2.5cm

시도지사, 
지정병원

3년

1973. 11. 15.

1. 결핵예방법에 의한 폐결핵 환자
2. 시력: 양안시력 0.8 이상 한쪽눈 시력 0.5 
이상

3. 색약자로서 단색분별이 명확할 것 
4. 청력: 10m 거리에서 90폰
5. 운동신경반응: 100분의 50초 
6. 시각: 85도 이상
7. 원근측정: 5m 거리에서 오차 2.5cm
8. 허리를 60도 이상 굽힐 수 있을 것
9. 기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
정되는 신체장의 장애가 없을 것   

시도지사, 
지정병원

3년

1982. 6. 21.
1. 제1종: 0.8 이상 양쪽 눈 시력이 0.5 이상 
  제2종: 0.7 이상 양쪽 눈 시력이 0.3 이상 
2. 적색, 녹색, 황색의 색채식별

시도지사, 
지정병원

1종: 3년 
2종: 5년 

괄적으로 보면, 제정 이후 적성기준이 강화되다가 1982년에 제1종과 

제2종 운전면허로 구분이 된 이후에는 제1종 운전면허는 3년마다, 제

2종 운전면허는 5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었다. 

그 후 1994년에는 신고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면서 제1종

과 제2종 운전면허 모두 5년마다 검사를 받는 것으로 다소 완화하였

다. 또, 1999년에는 규제완화를 위해 제1종 운전면허의 정기적성검사

는 7년으로 연장되었고, 제2종 운전면허의 정기적성검사 제도는 폐지

되고, 9년 주기의 갱신 제도로 바뀌었다. 

< 정기적성검사 제도의 변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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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적 성 기 준
주관, 
검사기관

검사주기

3. 청력: 10m 거리에서 90폰
4. 시야: 150도 
5. 조향장치 등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게 한

다고 인정되는 신체상의 장애가 없을 것

1991. 7. 30.
시력: 한쪽눈의 시력이 실명된 자는 다른쪽 
눈의 시력이 0.7 이상이고 시야가 150도 이
상일 것 

지방

경찰청장

지정병원

1종: 3년 
2종: 5년 

1994. 9. 5. 신고 의료기관에서 적성검사 실시 
신고

의료기관

1종 2종 
5년 

1995. 7. 1.
청력: 제1종 면허에 한정, 55데시벨(보청기 
사용 시 40데시벨), 언어분별력 80%

신고

의료기관

1종 2종 
5년 

1999. 1. 29.
규제완화를 위해 제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7년 연장, 제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폐지

신고

의료기관

1종 7년 
2종 갱신

2001. 1. 26. 제2종 운전면허 갱신기간 9년 연장
신고

의료기관
2종 9년

2006. 5. 30.
언어분별력 80% 폐지, 
일정 형식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인정

신고

의료기관
2종 9년

* 도로교통법  (제정, 1961. 12. 31. 법률 제941호)
제61조(적성검사) 운전면허증을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 3년
마다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

시장의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관련 규정은 1961년 12월 31일 법률 제941호로 

제정(공포)되어 1962년 1월 20일에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정 법률에

서 그 제61조로 신설되었는데, 처음에는 제1종 면허와 제2종 면허 모

두 3년마다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적성검사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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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제정, 1962. 1. 27. 공포 시행, 각령 제401호)
제41조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의 기준) 법 제58조제1항제1호
에서 규정한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양안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0.8, 1안시력은 0.5 이상일 것
  2. 청력은 10미터의 거리에서 90혼의 소리가 들릴 것

제50조(적성검사)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적성검사를 받고
자 하는 자는 당해 면허증을 받은 날(적성검사를 받은 날을 포함한다)로부
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로부터 3월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2. 운전면허종별, 번호 및 교부년월일
  3. 운전면허증을 교부 받은 날 또는 적성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3
년이 되는 날

  전항의 신청서에는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의사의 신체

검사서와 당해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 후 1981년 12월 31일의 개정으로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 적성검

사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고, 제1종 운전면허의 경우 1995

년 1월 5일의 개정으로 그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었다. 

1984년 8월 4일 전부개정 때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

성검사에 불합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1년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을 개선하여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제2종 운전면허를 받

으려고 하여 제2종 운전면허의 적성검사에 합격하는 경우에는 운전면

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라 하더라고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운전면허에 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운전면허와 관련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1999년 1월 29일에는 제2종 운전면허에 대한 정기적성검사 제도를 

폐지하여 면허 갱신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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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미만의 사람에게는 5년마다 받던 정기적성검사를 7년마다 받도록 

그 기간을 연장하되,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는 5년마다 정기적성

검사를 받도록 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주어왔던 도로교통에 관한 각종 

규제 등을 정비하였다. 또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행에 장

애가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2007년 12월 21일에 공포되어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에

서는 운전면허 소지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 또는 직전의 정기적성검사 기간

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받

도록 하고 있는 정기적성검사 기간을 각각 6개월 이내로 연장하였다. 

4. 주요 국가 적성검사제도의 현황

‘적성검사의 대상 구분’과 관련해서 미국과 일본에서는 사업용과 비

사업용으로 구분하고 있고, 프랑스 등에서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제1

군(이륜자동차, 승용자동차)과 제2군(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으로 구

분하고 있으며, 호주 등에서는 공공에게 영향을 미치는 직업을 중심

으로 일반직업군과 특정직업군(승객운송, 위험물운송, 운전강사 등)으

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종별 구분이 없다. 

‘적성검사의 주기’는 미국은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면허갱

신을 할 때에 적성검사를 하고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우량 및 일반 운전자의 경우 나이로 구분하여 

70세 미만은 5년마다, 70세는 4년마다, 71세 이상은 3년마다 실시하고 

있고, 위반운전자는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 등에서는 앞에서 본 제2군 운전자에 대해서만 적성검

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역시 나이로 구분하여 60세까지는 5년마다, 60

세 이상 75세 미만은 2년마다, 76세 이후에는 매년 적성검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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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등은 이륜자동차나 승용자동차의 운전

자를 제외하고는 5년마다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호주도 역시 비

사업용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적성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택시 및 버스 

운전사와 운전강사의 경우 60세까지는 3년마다, 그 이후에는 매년 실

시하고 있고, 위험물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서 3년마다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적성검사의 절차와 방법’을 보면, 미국의 경우 비사업용 자동차 운

전자의 경우 시력검사와 자기신고서 제출 정도로 간단하게 실시하고 

있고 질환이 있는 경우에만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의사가 작성한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면허시험장 적성검사실에서 시험장 직원에 

의하여 각종 검사기기를 사용하여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신

질환에 대한 자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임시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 등의 경우 공인의사에 의하여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의

료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

에는 지역의료위원회에 의한 재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오

스트리아 등은 적성검사를 한 후 일정한 경우 공중보건의 재검사, 심

리검사, 운전관찰을 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승합 

면허나 취소된 승용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나 필기시험 5회나 

기능시험 4회 불합격자에게는 교통심리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호주 등의 경우 미국 유사하게 자기신고제를 실시하고 그에 

대해 의사가 작성한 의료보고서(의료 가이드, 환자에 대한 질의서, 의

료평가 양식으로 평가 실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

문의에 의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대상 질환은 주로 운전능력과 관련된 신체적인 질환이 대부분

이지만, 프랑스 등에서와 같이 비교적 그 종류가 적은 경우부터 호주 

등과 같이 많은 경우까지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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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미  국 일  본

유럽 호주

제1유형
(프랑스 등)

제2유형
(오스트리아 등)

제3유형
(호주 등)

대상 

구분

사업용 (대형 
또는 결합자동

차) /비사업용
(소형자동차)

사업용 /비사
업용

제1군(이륜, 승
용), 제2군(화
물, 승합) 구분

종별 구분 없음
일반/특정직업
군(승객운송 , 
위험물 운송, 
운전강사 등)

검사

주기

비사업용 :
면허 갱신 시

사업용: 2
년마다 실시

우량 및 일

반운전자 

-70세 미만: 
5년,   70세: 4
년, 71세 이
상: 3년
위반운전

자: 3년

제2군 운전
자만 해당

- 6 0세까지 : 
5년

-60세 75세 
미만

 :2년(D면허
는 매년)

- 76세 이후: 
매년

제1군: 없음
제2군: 5년

비사업용 : 
없음

사업용

-택시, 버스, 강
사 : 60세까지 
3년, 그 이후 
매년 

-위험물자동
차: 3년

검사

절차

및 

방법

비사업용 : 
면허갱신 시 시

력검사, 자기
신고서 제출 

질환이 있

는 경우 적

성검사 실시

사업용: 의
사가 작성한 

신체검사서 

면허시험장 

적성검사실에

서 시험장 직

원이 각종 검

사기기를 이

용하여 검사 

실시 

정신질환에 

대한 자기신고 

시 임시적성검

공인의사의 

적성검사

의료증명서

제출

결과에 대

한 이의제기 

시 지역의료

위원회에 의

한 재검사

적성검사 

공중보건

의 재검사, 
심리검사 , 
운전관찰 

승합면허 , 
취소된 승용

면허, 필기시
험 5회 또는 
기능시험 4회 

자 기신고제 

실시 

의사가 작

성한 의료

보고서 제

출(의료 가
이드, 환자
에 대한 질

의서, 의료
평가 양식

그 밖에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 주요 국가에서의 구체적인 적성검사 

대상 질환 등 적성검사 사례를 요약하면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 주요 외국의 적성검사 실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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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미  국 일  본

유럽 호주

제1유형
(프랑스 등)

제2유형
(오스트리아 등)

제3유형
(호주 등)

제출 사 실시
불합격자: 교
통심리검사 

으로 평가 

실시)
전문의에 

의한 정밀

검사

대상 

질환

팔다리 절

단 또는 기능

장애

당뇨병

심장질환

호흡기질환

고혈압 류마

티즘 관절염

정형외과적 질

환 근골격 

질환

혈관질환 

간질

정신질환 

시력

청력

약물복용

알콜중독

시력, 색채
식별능력, 탐
시력, 청력, 운
동능력

정신분열

증, 간질, 재
발성실신, 무
자각성 저혈

당증, 조울증, 
중증 수면장

애, 그 밖의 
정신장애, 뇌
졸중, 치매

시력

청력

심장질환

신경정신

운동기관

호흡기

당뇨

병력 조사 

전체인상 : 
운동기능, 표
정, 몸동작, 근
육운동의 협

응작용 및 언

어능력

신장과 체중

시력검사 

대화를 통

한 청력검사

심장순환기

능검사: 혈압
과 맥박

팔다리의 

동작 검사

떨림(진전) 
검사

알콜, 마취, 암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약물

간질 

위장병

청력, 당뇨
병 외 내분비

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간질 외의 

신경계 질환

노인 운전자

정신질환

신장, 폐질환
수면장애

졸도, 의식
상실

전정기관 

질환

시력, 안과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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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17,418,878 18,697,346 19,884,337 21,223,010 22,062,457

종 

별 

1종 8,919,565 9,821,825 10,682,956 11,674,426 12,431,838

2종 8,499,313 8,875,521 9,201,381 9,548,584 9,630,619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22,735,053 23,497,657 24,088,229 24,681,440 25,268,379

종 

별 

1종 13,124,097 13,976,106 14,862,784 15,597,627 16,244,508

2종 9,610,956 9,521,551 9,225,445 9,083,813 9,023,871

5. 관련 통계 등의 현황5)

가. 운전면허 관련 일반 통계

2008년말을 기준으로 운전면허 소지자는 2,526만명이 넘는데, 이는 

10년 전인 1999년의 1,741만여명보다 45%나 증가한 숫자이다. 운전면

허 소지자 2,526만여명 중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 제1종 

운전면허의 소지자는 약 1,620만명이 넘고, 운전면허증의 갱신 대상인 

제2종 운전면허의 소지자는 902만명이 넘고 있다. 

< 운전면허 종별 현황 >

(단위: 건)

5) 이하, 통계자료는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정보마당/통계자료실)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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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17,418,878 18,967,346 19,884,337 21,223,010 22,062,457

성 

별 

남
12,077,482

(69.3%)
12,701,997

(67.9%)
13,204,159

(66.4%)
13,832,346

(65.2%)
14,111,888

(64%)

여
5,341,396
(30.7%)

5,995,349
(32.1%)

6,680,178
(33.6%)

7,390,664
(34.8%)

7,950,569
(36%)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22,735,053 23,497,657 24,088,229 24,681,440 25,268,379

성 

별 

남
14,362,104

(63.2%)
14,744,888

(62.7%)
14,992,244

(62.2%)
15,248,126

(61.8%)
15,554,394

(61.6%)

여
8,372,949
(36.8%)

8,752,769
(37.3%)

9,095,985
(37.7%)

9,433,314
(38.2%)

9,713,985
(38.4%)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차량 11,163,728 12,059,276 12,914,115 13,949,440 14,586,795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차량 14,934,092 15,396,715 15,895,234 16,428,177 16,794,219

< 남녀별 운전면허 소지자 현황 >

(단위: 건)

2008년말을 기준으로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은 1,679만대가 넘는

데, 이는 10년 전인 1999년의 1,116만여대보다 50% 이상 증가한 숫자

이다. 차량의 숫자는 운전면허 소지자와 비교해 볼 때,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는 운전면허 소지자를 개략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 차량(이륜자동차 제외) 증가 현황 >

(단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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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발 생 275,938 290,481 260,579 230,953 240,832 220,755 214,171 213,745 211,662 215,822

사 망 9,353 10,236 8,097 7,224 7,212 6,563 6,376 6,327 6,166 5,870

부 상 402,967 426,984 386,539 348,184 376,503 346,987 342,233 340,229 335,906 338,962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275,938
(100.0) 

290,481
(100.0) 

260,579
(100.0) 

230,953
(100.0) 

240,832
(100.0) 

220,755
(100.0) 

214,171
(100.0) 

213,745
(100.0) 

211,662
(100.0) 

215,822
(100.0) 

안전운전
불이행

175,772
(63.7)

184,821
(63.6)

166,104
(63.7)

144,018
(62.4)

142,323
(59,1)

126,766
(57,4)

121,532
(56.7)

118,329
(55.4)

115,976
(54.8)

118,791
(55.0)

중앙선
침범

17,725
(6.4)

18,315
(6.5)

16,147
(6.2)

14,447
(6.3)

16,959
(7.0)

14,909
(6.8)

14,616
(6.8)

14,507
(6.8)

14,262
(6.7)

13,653
(6.3)

과 속
1,205
(0.4)

984
(0.3)

781
(0.3)

650
(0.3)

613
(0.3)

531
(0.2)

444
(0.2)

431
(0.2)

493
(0.2)

411
(0.2)

2008년말을 기준으로 교통사고의 발생 건수는 21만 5천여건이고, 이

로 인하여 5,800여명이 사망하고 33만 8,9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수치는 10년 전인 1999년과 비교해 볼 때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약 22% 정도가 줄어들었고, 이로 인하여 사망자는 약 37%, 부상자는 

약 16%가 줄어든 수치이다. 

< 교통사고 발생 현황 >

(단위: 건, 명)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통계는 정기적성검사 제도와 관련하여 이 제

도를 조정하는 때에 교통사고의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와 

관련하여 의미가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현황 >

(단위: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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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신호위반
22,145
(8.0)

23,811
(8.2)

20,598
(7.9)

21,201
(9.2)

24,650
(10.2)

22,870
(10.4)

23,270
(10.9)

25,167
(11.8)

25,624
(12.1)

26,436
(12.2)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17,813
(6.5)

19.865
(6.8)

18,102
(6.9)

16,770
(7.3)

17,610
(7.3)

16,532
(7.5)

17,784
(8.3)

17,444
(8.2)

16,268
(7.7)

15,617
(7.2)

안전거리
미확보

17,229
(6.5)

18,267
(6.3)

16,248
(6.2)

13,885
(6.0)

15,431
(6.4)

15,362
(7.0)

21,021
(9.8)

21,533
(10.1)

21,698
(10.3)

21,984
(10.2)

기 타
24.049
(8.7)

24.418
(8.4)

22,599
(8.6)

19,982
(8.5)

23,246
(9.7)

23,785
(10.8)

15,613
(7.3)

15,834
(7.4)

17,341
(8.2)

18,930
(8.8)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768,335 654,372 844,232 961,526 851,161 788,529 607,892 563,983 625,617 633,098

면허정지 545,371 421,149 600,768 677,778 563,728 495,015 379,102 337,654 359,914 340,445

면허취소 222,964 233,223 243,464 273,748 287,433 293,514 228,790 226,329 265,703 292,653

교통법규의 위반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보면, 2008년을 기준

으로 면허정지가 약 34만건, 면허취소는 29만 2천여건에 이르고 있는

데, 면허정지와 면허취소를 합하면, 63만 3천건의 행정처분이 이루어

지고 있다. 

< 운전면허 행정처분 현황 >

(단위: 명)

입법평가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분야별 통계의 수준이 획

기적으로 높아질 필요가 있는데, 정기적성검사 제도의 개선과 관련해

서는, 교통사고의 원인 중 운전면허 결격사유(운전적성과 관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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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기적성검사의 불합격 비율 등

정기적성검사의 불합격 비율은 평균적으로 0.3% 정도에 불과한데, 

특히 2005년부터 3년간을 보면 불합격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

세이고 현재까지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한 사람의 경우 그 비율은 미미하지만 인원

수로 보면, 2007년의 경우 6,408명이나 되기 때문에 정기적성검사의 

완화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불합격자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통안전 의식이 높아짐

에 따라 불합격의 원인이 된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있으면 이를 스

스로 인식하거나 가족 등의 제지에 따라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가 훨

씬 많은 것으로 보인다. 

<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현황 >

구   분
정기적성검사

대 상 자(명)

불합격 취소 및 격하

소  계 불합격 제2종 격하 적성검사 미필

계 3,353,371 66,894(1.99%) 10,175(0.30%) 10,825 45,894

2005년 489,646 27,964(5.71%) 1,768(0.36%) 1,888 24,308

2006년 604,916 14,109(2.33%) 1,999(0.33%) 2,161 9,949

2007년 2,258,809 24,821(1.09%) 6,408(0.28%) 6,776 11,637

* 최근 3년간 정기적성검사 불합격률은 평균 0.3% 정도임. 

1999년 1월 29일에 제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폐지했는데, 그 시행 

첫해에 전년도 대비 교통사고의 발생이 일시적으로 36,217건(15%)이 

증가했다. 그러나 2000년에는 14,480건(5.2%)으로 다시 교통사고의 증

가율이 상당한 정도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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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교통사고발생(건) 239,721 275,938 290,481 260,579

전년대비 증감
(증감률) -

36,217
(15%)

14,480
(5.2%)

-29,902
(-10.2%)

제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폐지 후에 나타난 일시적인 교통사고의 

증가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기가 쉽지 않으나, 전반적으로 차

량의 증가 등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크고 적성검사를 폐지한 결과

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6) 

< 제2종 적성검사 폐지(1999년) 이후 교통사고 증가 >

 

6) 일단 제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폐지할 때에 그에 대비한 특별한 보완책을 마련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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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평가의 실시
1. 입법평가의 대상과 방법

가. 입법평가의 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정기적성검사 제도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령의 모든 규정’인데, 구체적으로 다음의 규정이 그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 제87조(정기적성검사와 운전면허증의 갱신) 중 정기적성검사 부분

과 제93조제1항제8호(관련 행정처분 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 제53조(정기적성검사 등)와 제55조(정기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교부의 연기 등)의 정기적성검사 부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81조(정기적성검사의 신청 등), 제83조(정기적성검사 및 운전면

허증 갱신교부의 연기), [별표 28](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

의 정기적성검사 부분

나. 입법평가의 방법

1) 문헌과 법령정보시스템 조사

운전면허 적성검사 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7)와 국내 및 외국의 운

전면허 적성검사 제도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

7) 현실적으로 운전면허시험 관련 일부 연구 외에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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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2008년에 국무회의에 보고된 법제처의 보고 자료 등도 조사

하였다. 

그 밖에 이 제도 관련 근거 규정과 일반국민의 의견, 관련 주요 통

계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법제처)와 수

요자 중심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moleg.go) 중 교통

운전 관련 수요자 사이트,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정보마당

/통계자료실)와 주요 포털의 의견란을 검색 조사하였으며, 대한민국 

국회의 홈페이지(www.assembly.go.kr)의 국회정보시스템상 회의록을 검

색하여 그동안 정기적성검사 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논의되었던 사

항과 개선 요구 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2) 규범적 분석

도로교통법령(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나누어 규정되어 있는 정

기적성검사 제도에 대해,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비례의 원칙 중 

방법의 적정성(적절성), 피해의 최소성(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안의 탐

색과 대안들 간의 비교 등), 법익의 균형성(도모하려는 교통안전 등 

공익과 침해되는 국민의 기본권 사이의 균형 정도) 등의 관점에서 분

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정기적성검사 제도와 관련되는 제2종 운전면허의 갱신제도 관

련 규정의 변천과 그 적정성을 판단하는 한편, 정기적성검사 제도와 

수시적성검사 제도 및 국민건강보험법령상의 국민건강검진 제도 등과

의 관련성과 상호 대체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분석을 시도하였다.8) 

8) 현행의 정기적성검사 제도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실시한 후, 도출되는 대안들
을 중심으로 이를 법령안으로 준비하여 입법을 추진한다는 가정하에 그 입법대안

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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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교법적 분석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 각국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제도와 그 운

영 배경 등을 분석함으로써 우리의 정기적성검사의 폐지나 개선을 위

해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4) 실증적 경험적 분석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한 1,620여만명의 일반국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므로, 최근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은 다수의 운전면허 소지자

들과의 직접 면접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또한, 신문 기사 등의 독자란

과 인터넷 포털상 정기적성검사 제도와 관련하여 표출된 의견을 폭넓

게 조사하여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실제로 불편한 점이 있는지와 불

편이 있다면 어떤 점에서 불편해 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아울러 국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와 국회 해당 위원회의 도로

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서의 회의록을 통하여 적성검사 제도에 

대한 불만과 문제가 제기되는 현장의 생생한 논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5) 비용 효과(편익) 분석

입법평가의 방법으로 비용 효과(편익) 분석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특히 효과(편익)의 측면에서는 관련 통계의 부족 

등으로 충분한 분석을 하지 못했다. 다만, 교통안전의 도모 등 실제로 

공공복리상 편익 등에 대해서는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한 그 효과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분석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적성

검사 제도를 유지함에 따라 그들이 지불해야 하는 실제의 금전적 부

담 등 비용의 측면에 있어서는 사후적 입법평가에서 현행 법령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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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비교적 정확하고 상세하게 분석을 시도하였다. 

2. 사후적 입법평가의 실시

가. 평가기준의 선정9)

사후적 입법평가는 법규정으로부터 발생한 결과를 조사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목표 달성의 정도가 조사 평가의 중심에 위치한다. 그 

밖의 검토 사항으로서 비용 추이, 비용편익 효과, 수용도, 실용성 및 

부작용도 고려하게 된다. 

사후적 입법평가의 결과에 따라 개별 법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확인

할 수 있고, 법률 전체의 바람직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확정할 수 있

다. 사후적 입법평가는 법규정의 목표 달성을 사후적으로 파악하고, 

법규정의 부수적 효과와 그 밖에 발생한 효과를 인식하기 위해서 수

행되며, 현재 법규정의 개정 필요성과 개정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서 실행된다. 

따라서 사후적 입법평가는 현행 법규정의 성과를 제시해 주고 현행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접근 방법을 분명하게 하는 한편, 경우에 따라

서 법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토대를 마련한다.10) 

사후적 입법평가는 법령이 시행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나 법

령의 각 규정을 적용해 본 결과 문제가 발생한 시점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사후적 입법평가는 그 성격상 입

법이 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사전적 입법평가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

으나, 사후적 입법평가에서 특히 중점을 두어 점검해 보아야 하는 사

항도 있다. 

9) 한상우 강현철 류철호, 국민불편 법령 개폐 등을 위한 입법평가 적용에 관한 연
구 , 한국법제연구원, 2008. 9. 141 147면 참조

10) 박영도, 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 , 한국법제연구원. 2007. 11. 180 1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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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에서 현행 법령에 대해 무엇을 어떤 기준에 따라 평가할 

것인지는 사후적 입법평가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매우 중요

한 문제이다. 

여기에서는 독일 등 그동안 각국에서 연구하거나 실제로 적용한 결

과 제시된 평가기준과 우리나라의 입법평가 관련 연구 등에서 제시되

었던 평가기준을 고려하되, 입법평가의 취지와 기대 효과를 충족시킬 

수 있고 우리의 사례에 맞다고 생각되는 평가기준 중 핵심적인 사항

을 중심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그 기준을 제시한다. 

입법목적의 실현

당초 제정 개정 당시에 설정한 입법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여부

현실 타당성과 실효성

현실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시대와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 조정할 필요성이 없는지 여부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없는지 여부

비용과 편익 예측의 적정성

사전평가 시 비용편익분석의 적정성 여부

예측 비용 또는 편익과 실제 비용 또는 편익의 격차 정도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 또는 편익의 발생 여부

국민의 불편 여부

법령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이 있는지 여부

지속적 국민 불편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부

법령 규정의 형식과 내용이 법령 수요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알

기 쉽고 투명하게 이해되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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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대안의 존재

사전평가 시의 적용 기준 충족

사전평가 시 적용한 사전영향평가 관련 각종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있는지 여부

법적 정합성 체계성

헌법 및 다른 관계 법령과의 관계에서 볼 때에 맞지 않거나 불

명확한 점 등이 있는지 여부

개정 또는 폐지 요구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는지와 그 강도

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의 실시

1) 입법 당시 설정한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당초의 입법목적 

입법평가를 위해 우선 이 규정을 도입할 당시에 설정한 입법목적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관련된 도로교통법령 당초의 입법목적은 도로

교통법령의 연혁 자료 등을 찾아보아도 분명하지 않으나, 경찰청에서 

이 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바를 토대로 추정해 보면 대체로 ‘운전면허 

취득 이후의, 교통사고나 각종 산업재해,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후천

적 운전면허 결격자를 가려내어 교통상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정기적성검사 제도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면서 운전자의 운전적성이 운전에 적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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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앓는 등 운전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여 교통안전

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실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허용된 위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많은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만약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평생 동안 아무런 제한 없이 운전을 하도록 한다면 교통안

전을 유지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운전

면허를 취득한 후 마약 복용 등으로 마약 중독이 된 사람에 대해 이

를 점검하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도로는 그야말로 위험천만

한 곳이 될 것이다. 정기적성검사 제도는 바로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

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한편, 제정 이후의 개정 과정에서 이 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검토

되었던 사항을 토대로 살펴볼 때, 정기적성검사 관련 규정은 운전면

허증을 교부한 이후에 교통사고나 법규위반 외에 사실상 운전면허 결

격사유가 될 수 있는 각종 산업재해나 안전사고로 인한 후천적 운전

면허 결격자를 가려내서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규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정기적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제1종 

운전면허는 대형차량이나 사업용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로서, 

정기적성검사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에서 주로 제1종 운전

면허 소지자의 신체상 정신상 문제를 점검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원인

이 되는 고위험 운전 부적격자의 배제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른 법령의 입법목적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이러한 개괄

적인 추정 외에, 도로교통법령의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을 제정할 때에

는 물론 그 후 여러 번의 개정 과정에서 정기적성검사 제도를 두거나 

개선하게 된 보다 구체적인 입법목적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의 법령 

연혁 기록이나 국회 회의록시스템상의 기록에도 잘 나타나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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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여부

문제는 정밀 적성검사 장비도 없이 지금처럼 2 3분 내 마무리되는 

형식적 검사로는 후천적 운전면허 결격자를 정확히 찾아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데에 있다. 그나마 정기적성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교통상 위험 제거라는 입법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 

엄격하게 볼 때, 이 규정을 신설할 당시의 입법목적이 분명하지 않

기 때문에 입법목적 달성 여부와 관련된 사후적 입법평가 자체가 어

렵지만,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의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등을 토대로 

정기적성검사 제도의 입법목적이 ‘후천적 운전면허 결격자를 가려내

서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밀하고 과학적인 적성검

사 장비도 없이 지금처럼 아주 짧은 순간에 끝나는 형식적인 적성검

사로는 후천적 운전면허 결격자를 정확하게 찾아내기가 어렵다고 평

가할 수 있다. 

또한, 간단한 테스트 위주의 적성검사에, 그나마 0.3%에도 미치지 못

하는 부적격 판정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기적성검사 체계

로는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현실 타당성과 실효성

현실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

이 규정을 현실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보면, 운전면허 

소지자들이 이 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그 준수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연간 약 4만명 이상 즉 대상자의 약 2% 정도의 운전자가 정기적성검

사 기간 동안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여 범칙금을 부과받고 있을 정도

로 위반행위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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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일반 운전자에 대한 적성검사의 일정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고, 

이 제도 자체에 대한 각종 불만 등이 많아짐에 따라 위반을 하는 상

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계형 운전자 등의 경우에

는 한나절이나 걸리는 적성검사를 받는 일조차 쉽지 않다는 것을 의

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나, 정기적성검사의 절차적 번거로

움 등으로 검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아직 많다고 할 수 있다. 

- ‘범칙금’을 부과받은 자 (1년 이하 기간 경과 검사 미필)

* ’04년: 171,409명, ’05년: 107,361명, ’06년: 41,970명, ’07년: 39,708명

- ‘운전면허 취소자’ (불합격자 또는 1년 초과 기간 경과 검사 미필)

* ’04년: 25,013명, ’05년: 27,052명, ’06년: 37,161명, ’07년: 59,054명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정기적성검사 제도는 현실적으로 준수할 수 

없을 정도의 비현실적인 규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범칙금을 부과받은 자와 운전면허 취소자의 숫자를 보면 

운전자의 형편에 따라서는 이 규정을 준수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상당

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령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현재 운전면허 관련 정보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홈페이지(www.dla. 

go.kr) 등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면허 관련 상세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정기적성검사 기간(최근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의 안내, 정

기적성검사 미필자에 대한 범칙금 및 행정처분 부과 등 행정적 집행

이 제 때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법령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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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와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 조정할 필요성이 없는지 여부

적성검사 제도는 도로교통법 이 제정(1961. 12. 31.)되면서부터 규

정되어 온 제도이고, 제1종 제2종 운전면허 구분 없이 실시하다가 

1999년 1월 29일부터는 제1종 운전면허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2종 

운전면허에 대해서는 정기적성검사를 폐지하고 면허갱신 제도를 유지

하고 있다.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 정기적성검사를 폐지한 지 10년 가까이 되

었으나, 지금 현재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도로에서

의 안전의 관점에서 본다면 제1종 면허 소지자와 제2종 운전면허 소

지자를 엄격히 구별할 실익은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대중교통 수단을 운전하는 사람 등 

공공의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더욱 엄격하게 적성

검사를 받도록 하고, 제2종 면허 소지자라 할지라도 2007년 12월의 도

로교통법 개정으로 택시를 운전하는 제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

검사를 제대로 받도록 하는 등 입법의 취지에 따라 이제는 탄력적으

로 제도를 시행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정기적성검사 제도는 약 50년 전에 신설된 제도로서, 정보통신이 발

달되고 경찰관서의 정보 수집 능력이 크게 향상된 현 시점에서는 그

에 맞게 이 제도의 구체적인 부분을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다. 더군

다나 이 제도를 운영해 본 결과, 이 제도가 그 도입 목적에 비해 국

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는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여 보다 적극

적으로 이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여부

정기적성검사 제도의 도입 당시에는 후천적 운전면허 결격자를 가

려내서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내 세우는 것만으로도 제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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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 취지에 많은 공감을 표했으나, 지금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기적성검사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전문적이고 정밀하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고(검사내용은 시

력, 청력, 신체장애 유무를 단순히 테스트하는 정도이고 검사 시간은 

통상 2 3분 내외), 운전 부적격자로 판정되는 비율이 검사자의 0.3%

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에 따라 상당수의 운전자가 이 제도의 

존치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되면서 정부와 이 제도를 주관하

고 있는 경찰청 등 운전면허 관련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는 

부수적인 부작용도 있게 되었다. 

3) 비용과 편익 예측의 적정성

사전평가 시 비용편익분석의 적정성 여부

예측비용 또는 편익과 실제 비용 또는 편익의 격차 정도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 또는 편익의 발생 여부      

정기적성검사 도입 당시 입법평가제도의 하나로서 비용편익분석 등 

사전평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의 3가지와 같은 사항에 대한 

분석은 매우 어렵다. 다만, 현 시점에서 정기적성검사 제도의 비용에 

중점을 두고 분석해 보면, 정기적성검사 제도의 운영으로, 경찰 등의 

행정비용을 제외하고 규제 준수비용만 연간 약 1,800억원이나 발생되

고 있다. 그 외에 국민이 느끼는 불편함과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 저

하 등의 부작용까지 포함하면 그 비용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이로 인한 교통사고의 감소 등 교통안전의 도모라는 편익은 

상당히 불확실한데, 막연히 불편하다는 등의 추상적인 문제 제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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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렇게 비용 등을 수치화함으로써 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는 점을 좀 더 실감나게 느껴볼 수가 있다고 하겠다. 

현행의 정기적성검사 제도로 인한 비용과 편익을 보다 자세히 분석

해 보면 다음과 같다.   

비 용

연간 1,800억원 

   (행정비용과 국민의 불편 및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 저하 등의 

부작용 비용 제외) 

   [검사 관련 비용(연간) 1,782억원(1조 2,474억원/7) + 범칙금 18억원]

     검사에 드는 경제적 시간적 비용(7년): 1조 2,474억원  

        - 경제적 비용: 1,620만명*27,000원=4,374억원

        - 시간적 비용: 1,620만명*50,000원=8,100억원

       1인당 비용

          - 경제적 비용: 약 27,000원

           검사비용 및 면허증 제작 수수료: 15000원

           칼라 반명함판 사진 2장: 평균 약 7000원

           교통비 주차비: 약 5000원

          - 시간적 비용: 약 50,000원 

           평균 약 3시간 (시험장 등 왕복 시간과 신청 및 신체

검사에 드는 시간): 약 50,000원 (상용근로자 시간당 

임금 16,632원 × 3시간)

             * 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내부에 신체검사실 있으나, 

경찰서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고병원 별도 방문 필요

             * 7 15일 후 면허증 받기 위해 재방문(경찰서 신청 

시 1시간 30분)

     범칙금 등에 드는 비용(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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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708명(2007년에 검사를 받지 않아 범칙금을 부과받은 

자) *4,5000원(범칙금 평균 금액): 약 18억  

        * 2007년에 정기적성검사와 관련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59,054명인데, 이 중에는 결격자로서 받은 경

우도 많으므로 이와 관련된 비용은 제외

편 익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통계로는 자동차 운전 결격사유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정기적성검사 제도의 폐지에 따

른 교통사고 등의 피해를 계량화하기는 매우 어렵다. 즉 교통안전의 

도모 정도(교통사고의 감소 정도 등)를 수치로 계량화하는 것이 사실

상 어려운 실정이다. 

사실 정기적성검사의 결과에 따라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그로 

인하여 운전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스스로 운전을 하

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정기적성검사의 결과에 따라 교통사고 등이 줄

고 있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정기적성검사 제도의 편익을 보다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서는 교통사고의 통계를 발전시켜 자동차 운전 결격사유로 인한 교통

사고의 사회적 비용을 구체적으로 추산해 내고, 이를 토대로 정기적

성검사 제도가 있음으로 인하여 방지된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

용’을 추정해 내야 할 것이다. 

4) 국민의 불편 여부

법령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이 있는지 여부

정기적성검사를 받기 위해서 전국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

실(신청 시 신체검사 신고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접수해야 함)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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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방문 시에는 2회 정도 방문 필요)해야 하고, 금전적으로는 칼

라반명함판 사진 2장을 준비하는 것 외에 신체검사료, 판정료, 영수필

증 구입 등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불편

이 교통안전에 큰 도움 없이 운전자들을 번거롭게만 한다고 느낄 정

도로 이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정기적성검사 제도는 운전에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검사하

는 것이고, 이는 교통사고와도 관련되는 사항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초 운전면허 시험 때와 비교할 때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 제도가 불필요하다

고 느끼는 것이다. 

또한, 통계상 부적격 판정률이 최소한 두자리수의 비율 정도는 되어

야 정기적성검사의 대상자들이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게 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정기적성검사의 부적격 판정률이 0.3%

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신체검사의 과정은 시력, 색맹, 색약, 사지

(손가락 폈다 오므리기, 앉았다 일어서기) 검사에 불과하여 2 3분 이

내에 완료될 정도로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수검자들이 한결같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운전면허 소지자는 2008년말 현재 약 2,526만여명에 달하며, 그 중 

적성검사 대상자인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만 1,620만명이 넘어서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기적성검사 주기가 7년으로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매년 231만여명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정도로 이 제도는 

아직도 국민에게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많은 불편을 주는 제도인 

것이 사실이며, 실제로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들 대부분이 그렇게 느

끼고 있다. 

먼저 시간적으로는 정기적성검사를 받기 위해서 전국 26개 운전면

허시험장 중 하나를 찾는 경우 최소 1회 정도 방문을 해야 하나, 경

찰서 교통민원실(경찰서에 신청할 때에는 신체검사 신고병원에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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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일보 [독자마당] 

제목: 운전면허 적성검사 형식적   , 인천 서구 
기사 100자평(1)           입력: 2009. 6. 19. 

 운전면허 적성검사 안내문을 받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약 
10분 거리에 있는 지정병원 안내를 받고 병원을 찾아 지극히 형식적인 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서 바로 부근에 병 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 
건너 10분 거리의 지정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오라는 건 이해하기 힘들었다. 
또 검사항목이 시력, 청력, 시야각, 운동능력 등으로 전문의료인이나 병원에서 
굳이 시행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였다. 나뿐만 아니라 적성검사에 따른 불만
의 소리가 높은 만큼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까운 보건소에서 적성검사를 실시하거나 병 의원의 경우 민원

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적성검사는 경찰업무와 특별한 관련성을 
고집하기 어려운 만큼 그 신청과 처리를 동주민센터 등에서도 취급하도록 하

면 어떨까 한다.

D포털의 토론방

운전면허 적성검사 관련 불만 사항 2009. 2. 17. 
 얼마 전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것은 
아니겠지요. 운전면허 적성 갱신 기간이 되었기 때문이죠.
 저는 별생각 없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비용이 만만찮더군요.
총 비용이 15,000원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오며 가며 시간에 지하철 요금까지 
합치면 하루 지출 비용으론 다른 날에 비해 상당히 다른 지출을 하게 되었습

니다.
 적성검사는 3분도 채 걸리지 않았고 기다리는 시간은 20분 정도 됩니다. 

체검사 후 접수해야 함)에 신청하는 경우 최소한 2회 정도 방문해야 

한다. 직접적으로는 칼라반명함판 사진 2장의 준비 외에 신체검사료

(5,000원), 판정료(4,000원)와 영수필증 구입 비용(6,000원) 등 약 1만 5

천원 정도의 금전적 부담이 필요하다. 

이러한 불편에 대해서 대부분의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들은 불만을 

숨기고 있으나, 최근에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문이나 인터넷 

포털의 의견란에 정기적성검사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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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무엇 때문에 이런 금액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15,000원
이 어떻게 책정된 금액인지 경찰청에서는 국민들에게 당당히 제시해 줄 수 있

는 것인지요?
 15,000원이면 월 150만원 수입을 받는 서민들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것을 
모르시는 겁니까?
 적성검사 응시료뿐만이 아니라  KTX 철도 요금 등등의 생활 필수 요금은 
서민들의 지출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알고 있는지 묻고 싶

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대해.. 2009. 3. 26.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증명사진을 가져오라고 하여 8,000원을 주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필 월요일 가까운 종합병원을 가게 되어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적성 검사에서 제가 받은 건 숟가락으로 눈을 가리고 하는 시력 검사 
하나였습니다. 아니 겨우 시력 검사하나만으로 적성 검사가 끝이란 말이죠? 
 간호사 말씀하시길 “제가 육안으로 사지를 관찰 합니다.”
(아니, 사지가 불편하면 운전을 하라도 해도 운전을 절로 못하는 것이 아닌가) 
 병원에서 검사비 5,900원 내고 나니 경찰서로 가랍니다. 
 경찰서에 가니 10,000원을 내라 하면서 일주일 후에 새면허증을 찾으러 직접 
오라고 합니다. 검사를 받고 나니 참 기가 막힙니다. 
 자영업을 하는데 가게 문닫고 한일이라고는 23,900원 경비들여, 바쁜시간 들
여, 시력검사하나 달랑하였습니다. 이 일에 또 얼마나 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경비가 들까요? 
 적성검사 - 안전 운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적성검사는 수많은 운전자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검사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안전운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적성검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 국민불편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부

적성검사의 주기가 종전의 5년에서 7년(65세 이상은 5년)으로 연장

되었으나, 제1종 면허소지자 1,620만여명 중 매년 평균 231만여명이 적

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와 같이 운전면허를 소지하는 동안에는 내내 주기적으로 적성검

사를 받아야 하므로, 이 제도는 지속적으로 국민이 불편을 느끼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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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질병, 해외출국, 군입대, 수감 등의 

사유로 적성검사를 연기할 수 있으나, 이는 연기 사유가 없어지면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원래의 주기가 계속 

적용된다. 

법령 규정의 형식과 내용이 법령 수요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알기 

쉽고 투명하게 이해되고 있는지 여부

정기적성검사 관련 규정은 도로교통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도

로교통법령의 형식과 내용은 2005년의 전부개정11)으로 다른 법령에 

비해 비교적 알기 쉽게 규정되어 있고, 적성검사 제도의 경우 교통운

전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해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입법대안의 존재 여부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 제87조(정기적성검사와 운전면허증의 갱신) 

중 정기적성검사 규정12)과 제93조제1항제8호 등의 행정처분과 범칙금 

규정을 삭제하거나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사후적 입법평가의 평가기준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한 분석 결

과를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대안이 제시될 수 있는데, 구체적으

로 입법대안을 마련하는 단계에서는 이 각각의 대안을 개별적으로 시

행하거나 몇 개의 대안을 묶어서 시행할 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11) 2005년 5월 31일 공포(법률 제7545호)되고 2006년 6월 1일에 시행된 도로교통법 
전부개정에서 그 제안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1961년에 제정되고 1984년에 전부개정된 도로교통법 은 그 동안 도로교통환경
의 변화에 따른 기본적인 체계 등에 대한 정비가 없이 입법수요에 따라 필요한 

부분 위주로 개정하여 왔는 바, 도로통행과 자동차운전면허 등과 관련된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전면적으로 정비하여 국민이 보다 쉽게 알고 잘 지킬 수 있는 법

률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2) 제2종 운전면허의 갱신제도도 유사한 문제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제1종 운전면허
의 정기적성검사 제도만 언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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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정기적성검사

의 면제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사업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정기적성

검사의 면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개선 

정기적성검사 제도의 폐지와 수시적성검사 제도의 보완 

정기적성검사 제도의 폐지와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

우의 사후적 신고 등의 제도 신설 그리고 교통안전교육의 강화 

6) 사전평가 시의 적용 기준 충족 여부

사전평가를 할 때에 적용한 사전영향평가 관련 각종 기준을
   적용한 경우 문제가 있는지 여부

정기적성검사 제도의 도입 당시, 입법평가제도의 차원에서 비용편익

분석 등을 중심으로 한 사전적 입법평가가 없었으므로, 이러한 분석

에는 한계가 있다. 

7) 법적 정합성 체계성

헌법과 다른 관계 법령과의 관계에서 볼 때에 맞지 않거나 
   불명확한 점 등이 있는지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르면,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정도로만 법률로써 제한하도록 하되, 

본질적인 사항은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에 근거하여 규제인 정기적성검사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법 형식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제37조제2항에 따른 비

례의 원칙상 결격사유로 인한 교통안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 중 필요 최소한의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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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므로, 헌법 제37조제2항에 위반될 소지가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도로교통법령의 다른 규정과 모순 충돌되

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개정 또는 폐지 요구 

적성검사제도를 보완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제2종 운전면

허에 대한 적성검사 제도가 폐지된 1999년 1월 29일의 도로교통법

개정 당시에 개정안으로 발의된 바도 있고, 그 밖에 운영 과정에서 

일반 운전자 등에 의해서도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 

2005년 12월 29일에 김정권 의원이 대표발의(총 17명)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건강보험 건강검진 등 정기적인 각종 신체검사 

결과로 정기적성검사를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서 2006년 2월 15일에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바가 있다.13) 

현     행 개  정  안

제74조(정기적성검사 및 면허증의 갱신)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
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같다)를 받
은 사람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
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74조(정기적성검사 및 면허증의 갱신)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
하 이 조 및 제 74조의2에서 같다)를 받
은 사람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받는 경우 대상자가 건
강보험 건강검진 등 정기적인 각종 신
체검사 결과를 면허관리기관에 제출하
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며, 삼색식별, 
시야검사, 사지운동 등의 검사항목은 적

13) 개정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신 구 조문 대비는 다음과 같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7년마다(65세 이상 5년) 정기적성검사를 받고 있으나 정
기적성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실효

성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따라 정기적성검사 시 대상자가 건강보험 건강검진 등 정기적인 각종 신체검

사 결과를 면허관리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며, 삼색식별, 시야검사, 
사지운동 등의 검사항목은 적성검사신청 또는 갱신면허 수령 시 확인받는 방법으

로 정기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 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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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 결과(종합)

‘정기적성검사 제도’는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되나, 

정기적성검사 제도를 통해 운전면허 결격자가 적정하게 걸러진다고 

보이지 않고, 운전면허 결격자라고 할지라도 당장 운전을 해서 교통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기적성검사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에도 더욱 확실하게 운전면허 

결격자를 걸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수시적성검사 제도를 보완한다면, 

그것이 정기적성검사 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운전자가 제대로 대처할 수 있

도록 교통안전교육을 크게 강화한다든지 사후적으로 운전면허 결격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를 강제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대안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대안은 개별적으로 또는 몇 가지

를 함께 묶어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     행 개  정  안

   (생  략) 

제74조의2(수시적성검사) 운전면허를 받
은 사람(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
천적 신체장애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
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운전면허시험기
관의 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
아야 한다. 

   (생  략) 

성검사신청 또는 갱신면허 수령 시 확
인받는 방법으로 정기적성검사를 대체
하도록 한다. 다만, 제2종 운전면허를 받
은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과 같음)

제74조의2(수시적성검사) 운전면허를 받
은 사람(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
천적 신체장애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
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장애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대상자가 건강보험 건
강검진 등 정기적인 각종 신체검사 결
과를 면허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삼색식별, 시야검사, 사지운동 등의 검
사항목은 적성검사신청 또는 갱신면허 
수령 시 확인받는 방법으로 수시적성검
사를 대체한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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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현재의 정기적성검사 제도는 문제가 없는 대다수의 운전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규제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할 수 있

으며, 이 제도의 운영에 따른 편익에 비해 비용이 과도하여 헌법상 비

례의 원칙에도 맞지 않은 점이 많으므로 폐지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만약, 정기적성검사 제도를 불가피하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비례의 원칙에 맞게 그 규제의 대상을 적정하게 조정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항목에 

운전가능 여부를 추가한 후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나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사업자가 아닌 사람(제

2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상황이 같음)인 경우에는 정기적성검사를 면

제함으로써 이 제도의 폐해를 크게 줄여보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

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사전적 입법평가의 실시

정기적성검사 제도 관련 규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결과, 문제가 

제기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리된 부분을 중심으로 현행 도로

교통법령 등의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현행의 도로

교통법령 등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와 관련된 입법대안을 도출한 후 

사전적 입법평가를 위한 기준을 선정하고 그에 따라 그 입법대안을 

비교 분석하면서 사전적 입법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가. 입법대안의 도출  

정기적성검사 제도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회 해당 위원회에서 도로

교통법 개정안 의 심의를 할 때나 국정감사 등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

한 점과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점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과 약간의 

대안이 제시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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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제처의 2008년 대통령 업무보고 때에 토의과제로 많은 국민

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제도로서 정기적성검사 제도의 폐지와 수시

적성검사 제도의 보완이 논의되기도 했다. 

법제처에서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2009년 

5월 13일 제1차 국민불편법령 개폐 추진상황 보고를 할 때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기적성검사 제도를 폐지하고 수시적성검사 제도를 보

완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고를 한 바가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에서는 적성검사제도 자체는 존치시키되, 적성

검사를 할 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

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기적성검사 제도의 개선 문제는 국회와 국무총리실의 규제개혁위

원회 등에서도 논의가 되어 왔으나, 운전 부적격자에 의한 교통안전

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여러 가지 불편과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근본

적인 개선이 지연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전적 입법평가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분석된 문제점과 그

동안 국회와 제도개선 기관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 방

향을 요약해 보면, 크게 정기적성검사 제도를 유지하면서 불합리하거

나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는 방안과 정기적성검사를 폐지하면서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각 방안에서 제

시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정기적성검사 제도를 유지하면서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는 방안

-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정기적성검사를 면제하는 방안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아닌 사람의 

경우에는 정기적성검사를 면제하는 방안

-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불편한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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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성검사 제도를 폐지하면서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

- 수시적성검사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

- 사후적으로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 등의 제

도를 신설하고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나. 평가기준의 선정

1) 입법의 필요성 

특정한 정책의 실현을 위해 해당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

요가 있는지에 대해 평가

    - 특정한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규화할 

필요가 있는지

    - 정책의 실현을 위해 법규화가 적정한 수단인지(비례의 원칙에 

맞는지 심사)

    - 입법의 형식이 우리 법체계에 비추어 적정한지 등

2) 입법목적의 실현 가능성

입법은 집행을 전제로 하여 추진되는 것이므로, 입법 내용이 현

실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입법의 집행과 입법목적의 실현이 서로 인과관계가 있는지

3) 기존 입법과의 중복 여부

이미 존재하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도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을 실

현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기존 입법과의 중복

되어 입법경제상 낭비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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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법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입법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화폐 가치나 화폐 가치에 준하는 계

량적 평가 요소로 환산하여 비교: 입법에 따르는 행정적 예산

적 경제적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계량적으로 평가하여 각각의 

가치를 비교하여 평가

5) 입법 내용의 정당성과 법 적합성

오늘날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산되면서 모든 법령은 법의 이념 특

히 헌법과 헌법 정신에 합치되는 정당한 법령이 되어야 함. 이를 

위해 개인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과 공익과의 조화, 공권력 행사

의 합리성 보장과 공정성 유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의 보

장 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하여,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

뢰보호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등 주요 헌법 원칙에 따라 평가 

6) 입법 내용의 통일성과 조화성

법령은 다른 법령과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며, 법령 상호 

간에도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않고 법령의 내용이 그 법령의 소

관 사항에 적합해야 하므로 이에 관해서도 평가

    - 국법 체계의 통일성에의 부합 여부

    - 법령 상호간 모순과 중복의 방지 여부

    - 기본원칙과 특례의 조화성 여부

    - 법령 소관 사항의 원칙의 준수 여부 등

7) 입법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법령의 내용은 객관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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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확성 원칙의 준수 여부

    - 포괄위임 금지 원칙의 준수 여부

    - 중요 사항 유보 원칙의 준수 여부 등

8) 입법 표현의 평이성과 이해 가능성

법령은 알기 쉽고 평이한 표현과 문장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법령

의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법령을 찾아보기 쉽도록 체계가 갖

추어져야 하므로 그러한 사항이 평가 항목이 되고 그 사항을 평가

다. 각 입법대안에 대한 평가의 실시: 입법대안의 
비교 분석

여기에서는 정기적성검사 제도를 유지하면서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는 세 가지 방안과 정기적성검사 제도를 폐지하면서 관

련 제도를 보완하는 세 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앞에서 선정한 사전적 

입법평가의 기준을 고려하여 평가해 보기로 한다. 

1)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정기적성검사를 면제하는 방안

이 방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

검진(적성검사 요건을 충족하는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정

기적성검사를 면제시켜 주는 방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40세 이상인 피부양자인데, 매

년 약 1,700만명이나 되어 대부분의 운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

반건강검진 대상이 될 것이므로 건강검진 제도와, 이와 관련되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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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건강검진) 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성검사제도를 행정적으로 조금 보완하여 그 건강검진14)으로 정기적성

검사를 갈음하는 방안이다.  

1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일반건강검진의 개요
대상: 지역 세대주, 직장가입자와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주기: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만 40세, 66세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 
절차

    - 건강검진표 발송과 수령(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
    - 1차 건강검진(검진기관)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 측정
      총 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식전혈당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GFR), 혈색소
      흉부방사선촬영

      구강검진

      KDSQ-P 선별검사
    -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발송(검진기관)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
      건강위험평가(HRA)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
    - 2차 건강검진 접수(검진기관)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
      2차 건강검진은 1차 건강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 한정하여 받을 수 있음. 
         (타지역 전출이나 검진기관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1차 검

진기관과 동일한 검진기관에서 검진)
      신분증과 통보서 필요

    - 2차 건강검진(검진기관)
      공통: 건강검진 진찰, 상담
      고혈압성 질환: 1차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 의심자: 혈압 측정
      당뇨병: 1차검진 결과 질환 의심자 중 희망자: 식전혈당 측정
      인지기능 장애: 1차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KDSQ-C 선별

검사 상담

    - 2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발송(검진기관)
      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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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의 대상 회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건강검진) 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이하 “건강검진”이라 한다)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및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
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제1호에 따른 대상자 중 암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이 필요한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3.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직
장가입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다만,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
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검진횟수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공단이 건강검진을 실시하려면 건강검진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1.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직장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소속사용자에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
강검진의 경우에는 검진을 받는 자에게 통보

  2. 영유아건강검진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
진의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지역가입자인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소속 세대주에게 통보

  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공단에 건강검진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기
관이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게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공단은 건강검진을 받

은 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방법 그에 소요되는 비용 및 건강검진 결과 등

의 통보 절차 그 밖에 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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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3조(정기적성검사 등)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
는 사람은 동항 각 호에 따른 정기적성검사기간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이 정

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받고자 하

는 지역을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증
  2. 병력신고서
  3. 제4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체검사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실시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정기적성검사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실
시한 것에 한한다)

  제1항제3호에 불구하고 건강검진결과통보서에 제45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적성기준에 대한 검사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5조제1항 제1호는 시력, 제3호는 청력, 제4호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를 말함)

  (생  략)

경찰청은 건강검진으로 적성검사를 대체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옴에 따라 2008년 2월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3조(정기적성검사 

등)를 개정(2008. 2. 29.)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

진결과통보서에 ‘운전가능 여부’를 추가 검진하여 제출하는 경우 신체

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이 취지에 맞게 건강검진

의 검사 항목과 방법 등을 정해야 하나 이를 위한 원활한 협조가 이

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도 불필요한 정기적성검

사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에 대해서는 아예 정기적성검사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하

는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제시하는 방안도 주기적으로 건강검진만 

받으면 자동으로 정기적성검사가 면제되는 그러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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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권 의원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2006. 2. 15.>

 이 개정안은 정기 및 수시적성검사를 건강보험 건강검진 등 정기적인 각종 
신체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면허취득자 대부분이 체감하고 있
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적성검사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변경하려는 것

으로 그 취지는 바람직 측면이 있음.
 정기적성검사15)는 운전면허 취득 후 면허소지자의 운전가능 여부를 정기적

으로 검사하여 면허증을 재교부하는 제도로서, 제1종 면허소지자는 신규 면허
취득일 또는 직전 적성검사기간일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
내에 실시하고 있음(다만, 제2종 면허소지자는 적성검사 대신 9년 주기로 면
허증을 재교부하고 있음).

<연간 적성검사 인원 및 불합격 인원>

(단위: 명)

구   분 적성검사 인원 불합격 인원 비    고

2003년도 1,511,249 10,262 (0.6%) 제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
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어 
2005년도에는 인원 감소 

2004년도 1,273,852 9,047 (0.7%)
2005년도 454,708 3,676 (0.8%)

(자료: 경찰청)

보다 구체적으로,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운전

가능 여부’에 대한 검진을 하도록 의무화(보건복지가족부의 ‘건강검진

결과 통보 항목’ 관련족부의의 개정)하여 그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서 경찰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경찰청에서는 요건을 충

족시키는 사람의 경우에는 아예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고, 

그 사실을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5년 12월 29일에 김정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건강검진 등으로 정기적성검사

를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위

원 검토보고에서는 정부에서의 관련 시행령 개정 등을 거론하면서 매

우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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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적성검사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운전부적격자를 배제시킴으로써 안전운전 의
식을 제고하여 교통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적성검사의 목적은 결

코 간과될 수 없을 것임.
 한편, 정부에서도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정기적성검사에 따른 국민 불편
을 해소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에 의한 정기 건강검진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적성검사항목 중 시력 청력의 공통항목16)에 대해서는 검사를 면제하기로 시

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  
 다만, 수시적성검사17)는 면허 취득 후 교통사고 등으로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 정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계속해서 운전을 허용하는 것이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정기적성검
사와는 개념 및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방법의 대체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한편, 2008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결국 2004

년 이후 운전면허증 재발급 대상자들이 적성검사를 위해 적성검사 수

수료 523억 2,974만원, 신체검사비 310억 6,659만원 등 총 833억 9,633

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18)

15) 적성검사 절차: 검사기간 2개월 전 대상자에 안내문 발송 기간 내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체검사결과서 제출 판정 후 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체검사소 및 비용: 면허시험장내 신체검사실(25개소: 5,000원), 면허시험장에 신
고된 의료기관(1,615개소: 7,500 15,000원) * 그 당시 통계임.

16) 적성검사항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시력, 청력,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여부(사지운동, 삼색식별, 시야 
150도 이상)
건강검진진단서 검사항목(보건복지부 고시 2005-94호 별지 제4호서식)

: 체위검사(시력 청력 신장 체중 혈압 비만도), 요검사, 혈액검사, 간염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심전도 검사

17) 수시적성검사 판정 절차
: 대상자 통보(자기신고 기관통보 등) 진단서 제출(대상자) 정밀감정인 의견

수렴(면허시험장이 위촉하는 의사) 판정위원회 심의 및 판정(위원장 포함 5명 
7명으로 구성) 판정결과 통보

18) 24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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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운전자의 막대한 비용 지출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보험공

단의 건강검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운전면허 재발급 적성검사 비

용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즉 운전면허 적성검사 항목인 시

력 색맹 청력 등은 기본적인 검사로서 건강검진에서도 모두 실시하

고 있어 중복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된 비용은 직접적으로 부담한 비용이고 방문을 

위한 주차료와 시간 비용 등을 고려하면 훨씬 많은 비용이 들게 될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이 매년 1,700만

명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기건강검진의 검진 항목을 일부 조정

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보완한다면 막대한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국

민의 편의 도모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입법의 필요성의 측면에서 보면, 도로교통법령과 국민건

강보험법령 및 관련 고시 등의 개정이 필요하고 경찰청과 보건복지가

족부가 운전면허 소지자의 입장에서 잘 협력한다면 그 실현 가능성도 

매우 큰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정기적성검사에 드는 비용 

중 건강검진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만큼을 줄일 수가 있고, 건강검

진 자체는 일부 조정을 하더라고 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비용 

대비 편익이 매우 큰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방안은 건강검진이 정기적성검사의 대상자 모두를 대상으

로 하고 있지 않고 있고, 검사를 하는 목적이 다르므로 적성검사 제

도를 적정하게 운영하는 데에 애로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이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 8월까지의 기간에 운전면허증 재발급 적성검사 대
상자는 2004년 131만 2,475명, 2005년 51만 7,610명, 2006년 58만 432명, 2007년 
184만 6,780명, 2008년 195만 6,021명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총 621
만 3,318명에 달한다.
이들이 납부한 적성검사 수수료는 2004년 95억 6,442만원, 2005년 34억 2,199만원, 
2006년 36억 2,277만원, 2007년 167억 1,750만원, 2008년 8월까지 190억 306만원으
로 총 523억 2,974만원이며 신체검사 비용은 1명당 평균 5천원임원을 고려하면 310
억 6,659만원에 이른다. (경제투데이, 2008. 10. 24.자 건강검진 활용, 면허 적성검사 
비용 줄여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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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가능 여부 적합(  ) 부적합(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1(2)******

건강검진일   년    월    일 건강진단장소    내원      출장

진
찰

과거병력
진단여부

외상 및 
후유증약물

치료여부

생활습관 일반상태

구
분 목표질환 검사항목 결        과

참     고     치

정상A(건강양호) 정상B(경계)
계
측 비만 신      장          (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필요)

방안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보건복지가족부

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전면허 소지자의 입장에 서서 비용과 편의

의 차원에서 긴밀히 협력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

나, 그동안의 협의 과정을 보면 상호간의 충분하고 원활한 협력을 기

대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 문제가 있다. 

그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검강검진에서 아직도 운전가

능 여부 등 정기적성검사 관련 항목을 두지 않고 있는데, 이 대안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성검사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운전가능 여부를 체크하는 란을 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9년 1월 19일에 발령된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4호 건강

검진 실시기준 의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정

기적성검사를 대체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 조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1차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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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체      중           

허 리 둘 레           남 90미만/여 
85미만 -

체질량지수 kg/m2 18.5-24.9
시각 
이상 시력 (좌/우) /

청각 
이상 청력 (좌/우) /

고혈압 혈압(최고/최저) /    mmHg 120미만 / 
80미만 120-139 / 80-89

요
검
사
신장질환 요  단  백 음성 약양성 ±

혈
액
검
사

빈혈 등 혈  색  소        g/dL 남:13-16.5
여:12-15.5 

남:12-12.9 / 
16.6-17.5 
여:10-11.9 / 

15.6-16.5
당뇨병 식전혈당      mg/dL 100 미만 100-125

고혈압,
이상지질
혈증, 
동맥경화

총콜레스테롤      mg/dL 200 미만 200-239
HDL-콜레스테롤 mg/dL 60 이상 40-59
트리글리세 
라이드 mg/dL 100-150 미만 150-199

(LDL-콜레 
스테롤) mg/dL 100미만 100-159

만성신
장질환

혈청크레아티닌 mg/dL 1.5이하 -
신사구체여과율

(GFR) mL/min 60이상 -

간장질환

AST(SGOT)         U/L 40이하 41-50
ALT(SGPT)         U/L 35이하 36-45
감마지티피 

(γ-GTP)         U/L 남:11-63, 
여:8-35

남:64-77, 
여:36-45

영
상
검
사

폐결핵, 
흉부질환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비활동성 -

소견 및 
조치사항

판
정

 정상A  정상 B  
 건강주의(C) 
 일반 질환의심(R1)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R2)
 직업병(D1) 일반질병(D2)

판정일  년     월     일

판정
의사

면허번호                

의사명                 (서명)

1차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 판정을 받은 분은 통보
일로부터 가급적 30일 이내에 2차검진(다음연도 1월말까지)을 받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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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을 통해 모든 질환이 판별될 수 없으니, 의심되는 증상(급격한 
체중변화 등)이 있으면 즉시 의사 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합니다.
임상검사 결과 참고치(정상 A, 정상 B)는 검진기관별로 검사방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건강검진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기호                검진기관명                

한편, 이 방안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강점을 토대로 제도 간 조정

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교통안전의 도모와 함께 국민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상당한 정도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2)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아닌 사람의 
경우에는 정기적성검사를 면제하는 방안

외국의 여러 국가에서는 사업용 자동차나 대중교통수단의 운전자 등

에게 적성검사를 더욱 철저하게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방안은 우리

의 경우에도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공공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이 큰 운전자에게만 철저하게 정기적성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하여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기적성검사를 조정하여, 다수의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훨씬 적은 회사 사무직 운전자나 가정용 자동차의 운전자, 즉 사

업용 자동차 운전자 외의 자의 경우에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다

를 것이 없으므로, 정기적성검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다. 

국회에서도 1998년 12월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한 정기적성

검사를 폐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사업용 자동차

를 운전하는 경우 신체적 장애가 있어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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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계속할 염려가 있지만,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검토 보고한 바가 있다.19) 

제1종 또는 제2종과 같이 운전면허의 종별(種別)을 기준으로 정기적

성검사의 대상자를 정하면 행정상 편의를 도모할 수 있지만, 교통안

전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한 합리적인 적성

검사제도의 운영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이 방안은, 관리상의 다소 어려움은 있겠지만 운전면허의 종

별이 아닌 교통안전에의 영향과 대상자인 국민의 편의를 고려하면서 

정기적성검사가 꼭 필요한 사람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검사 대상을 선

정하고 정기적성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 방안과 관련해서 현재의 규정을 보면, 현실적으로도 사업용 자동

차의 운전 여부와 운전면허의 종별 구분이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 즉 

2007년 말에 도로교통법 을 개정(법률 8,736호 2007. 12. 21.)하여, 일

반 승용차는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한데도 제2종 보통면허로 

택시를 운전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어 취업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

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제1종 운전면허 외에 제2종 보통면허를 소지

한 사람도 영업용 택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제2종 보통면허 소

지자가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9) 1998년 12월 8일 개최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정부제출 도로교통법 개정안(제
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한 정기적성검사 폐지 등)에 대한 심의에서 행정자치위
원회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제2종 운전면허를 소지하나 자가운전자의 경우 
시력이나 기타 신체적 장애로 운전이 불완전한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스스로 운전

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제1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의 
경우 신체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생계유지상 운전을 계속할 염려가 있으므로 제2종 
운전면허 자가운전자의 경우 적성검사 없이 평생면허를 부여하고 제1종 운전면허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의 경우 제1종 운전면허 사업용 운전의 경우에는 정기적성
검사 기간을 현행과 같이 5년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
였다. (1998. 2. 15. 제198회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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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개    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

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의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

당 제1종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사

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제1종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자동차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

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8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
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지방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
위에 따른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제1종 운전면허
   가. 대형면허
   나. 보통면허
   다. 소형면허
   라. 특수면허
  2. 제2종 운전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3. 연습운전면허
   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나. 제2종 보통연습면허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

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은 제87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를 받은 사
람의 신체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새로이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

  (다음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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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개    정

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의한 

대여사업용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제

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다.

이 방안은 입법의 필요성의 관점에서 보면, 도로교통법령의 개정으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제1종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 중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을 구분해 내고 사

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게 될 때에 어떤 방식으로 적성검사를 거치게 하

여 이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이 방안은 운전면허의 종별과 관련하여 정기적성검사 제도를 복잡

하게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실현 가능성은 그리 크지는 않다고 

볼 수도 있으며, 먼저 운전면허 제도의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다만, 행정상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해결한 후 이 방안을 시행한다

면, 제1종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 중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

자가 아닌 상당수 사람들의 부담과 비용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이라

고 할 수 있고 바로 그런 점에 강점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불편한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

이 방안은 정기적성검사 제도를 존치시키면서, 검사를 받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의 운전면허 

취소 예고 통지 절차를 적정화하여 불합리하게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례를 예방하는 방안 등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이다.20) 

20) 경찰청은 2009. 12. 21. 도로교통법 을 일부개정하여 정기적성검사기간이 3개월
의 짧은 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어 운전면허 소지자들의 부주의로 그 기간이 경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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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적성검사를 받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의사가 담

당하는 검사를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경찰관이나 시험관이 측

정기기와 육안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21) 

적성검사의 현실을 보면 시력, 청력, 운전가능 여부 등 검사항목이 

비교적 단순하여 측정기기와 육안으로 실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신체검사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함

으로써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방안의 개선안이 시행되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정기적

성검사를 원스탑(One-stop)으로 받을 수 있어 지금처럼 병원을 방문하

여 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경찰서에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덜어지고 비용이 절감될 수 있게 되어 국민불편이 해소됨

으로써 연간 약 791억여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청 보도자료, 2009. 7. 24. 경찰청, 운전면허 적성검사 제도개선, 

정기적성검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 

* 편익 연간 791억원 = 신체검사비용 117억원 + 시간비용과 교통비 

674억원

  - 신체검사비용 117억원 2010년 대상자 2,343,609명 × 신체검

사비 5,000원

  - 시간비용과 교통비 674억원 경찰서 이용자 984,316명 × [(상

용근로자 시간당 임금 16,632원×4시간) + 2,000원]

그런데 이 방안은 경찰관 등이 검사를 실시하되, 불합격자는 의사의 

정밀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민불편의 해소와 비용 절감을 도모하

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그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였다. 
21) 경찰청에서는 2009. 7. 23. 운전면허 적성검사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하여 공청회
를 개최하였고, 제도개선안이 마련 되는대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안하여 2009년 
8월 중 경찰위원회에 상정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2009년 정기국회에 개
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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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것이나,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검사라도 신체검사

(진찰)을 통해 다른 사람의 건강과 질병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의료행

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이 방안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행위라고 주

장하고 있다.

한편,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인원이 

연간 6만 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22) 그런데 적성검사를 받지 않

아 면허가 취소되는 사람들은 경찰의 적성검사 안내통지서나 면허취

소 예고통지서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인데, 경찰로 

반송된 면허취소 예고 통지서 가운데 ‘수취거절’을 제외한 주소불명, 

이사,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 등을 이유로 반송된 것

은 소재지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23) 

이 방안도 도로교통법령만 고치면 시행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의사가 아닌 

사람이 적성검사를 함으로써 효과적이지 못하고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외부적인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의 적성검사에 대

해서도 그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 방안은 불편한 절차만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추정하는 정도로 비용이 절감될 것인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으며, 적

성검사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불편이 충분히 줄

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진다. 

22) 2009. 7. 30.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적성
검사 관련 면허행정 처분’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에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인원은 39만 7천명이었다. 또 경찰청이 적성검사 미필에 
따라 면허취소 예고 통지서를 보낸 사람 중 6만 8천명은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
로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인원은 6만 1천명이었다. 

23)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취지로 경찰청에 통지서가 반송되는 경우 소재지를 재
확인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별도의 지침 마련을 하도록 제도개선 권고를 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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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시적성검사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

정기적성검사 제도는 폐지하되, 교통안전에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큰 사람을 사전에 찾아낼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단체의 통지 의무를 

강화하는 등 수시적성검사 제도는 더욱 강화하여 교통안전상의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다. (수시적성검사 제도의 개요와 근거 규정 등 구체

적인 현황에 관해서는 [별첨 1] 참조)

사실 앞의 통계자료에서 본 바와 같이 최근에 교통사고 발생 건수

와 교통사고 사망자가 매년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종전의 제2종 운

전면허 소지자에 대한 정기적성검사 제도 폐지의 결과 등을 토대로 

판단해 볼 때 이는 주로 교통안전 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안전 시설이 

개선되고 있는 결과이지 정기적성검사 제도가 교통사고의 감소 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의 정기적성검사 제도는 모든 운전자에게 일단 운전을 하는 데

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그 모든 운전자를 검사한 후 문

제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비율이 0.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정기적성검사 제도를 폐지하여 모든 운전

자가 운전을 하는 데에 일단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되, 문제의 소지

가 있는 사람(결격사유 관련자, 고령자24), 최근 사고 야기자 등) 즉 결

24) 예를 들어,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년층 운전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건수(2006년 1만 9,557명, 2007년 2만 1,134명, 2008년 
2만 3,049명)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의 치사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 대책은 거의 없는 실

정인데, 현실적으로 고령자의 경우 신체적으로 운동능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부
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지만, 현행의 적성검사 제도로는 고령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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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행정기관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찾아내어 수시적성검사를 실시하는 효율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1,620만명이 넘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불편을 덜고 동시에 시간

적 경제적 비용을 부담을 줄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운전면허 제도도 독일이나 영국 등과 같이 기

본적으로 평생 면허제로 운영하되, 정기적성검사의 가장 큰 목적은 

후천적인 운전면허 결격자를 가려내는 것이므로, 결격자의 선별을 보

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관련이 있는 기관과 단체의 통지 의무를 더

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구축하여 수시적성검사 제도를 보완하

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람을 효율적이고 전문

적으로 찾아내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의 방법으로 현행의 수시적성검

사 제도를 더욱 내실화하면 정기적성검사를 통하여 운전면허 결격자

를 가려내는 것보다 오히려 효율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입법의 필요성의 측면에서 보면 크게는 도로교통법령상

의 정기적성검사 제도 부분은 삭제하고 수시적성검사 제도 부분을 보

완하면 되지만, 수시적성검사 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범위와 통보해야 하는 기관의 범위 등을 확대하는 

자의 신체적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여 대처하기가 어렵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경우 적성검사를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
한 프랑스의 경우 60세 미만의 운전자에게는 5년마다 적성검사를 실시하지만, 61세 
이상 75세 미만의 고령 운전자에게는 2년마다 적성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문제점
을 찾아내어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와 같이 고령 운전자에 대한 적성검사를 강화하거나 프랑스에서와 

같이 적성검사의 주기(현행은 5년마다)를 단축시키는 방안이나 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적성검사의 강화 방안은 교통안전교육의 강화와 함
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에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개선방안으로 검토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고령 운전자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입장인 것
으로 보여진다.



. 입법평가의 실시

80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보호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현재에도 수시적성검사와 관련하여 각 기관에서는 개인정보의 

통보의 문제를 매우 신중하고 예민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방안

을 실현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방안을 채택할 경우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를 잘 고려하

면서 수시적성검사 제도를 행정적으로나 입법기술적으로 잘 보완한다

면 비용은 거의 들지 않으면서 정기적성검사를 대체함으로써 막대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이는 수시적성검사 제도의 보완 정도에 

따라 교통안전의 문제도 상당히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1종 운

전면허 소지자 등의 외부적 지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방안이다.  

2) 사후적으로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 등의
  제도를 신설하고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운전자 대부분은 운전능력에 있어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당시와 거

의 같아 운전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결

격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사실상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일 정도

로 교통안전 의식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사전에 모든 운전자를 불

신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사전적 규제라고 보

는 관점에서 나온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안은 정기적성검사제도를 폐지하되, 운전자가 운전면허 결격사

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신고하게 하고 필요한 교통안

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후 후천적으로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직접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자를 미리 지정)나 교통안전교

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 등의 제재를 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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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

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8 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

야 한다. 다만,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
여 특별한 교통안전교

육을 받은 사람 또는 
제104조제1항의 규정

제37조(교통안전교육) 
법 제73조제1항에 따
른 교통안전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 ”이라 
한다)은 동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및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의 교
육을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
의 과목 내용 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하여 필

다만, 이 방안은 규제개혁으로 가급적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신고 의무 규정을 두도록 함으로써 규제를 신설한다

는 점에서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운전을 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

가 있다는 것을 행정기관 스스로 파악하지 않고 자발적인 신고에만 

의존함으로써 신고를 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교통안전에 위

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 방안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아울러 수시적성검사 제도를 

보완하여 행정기관이 사전적으로 보다 철저하게 정보를 수집하여 대

비하는 조치를 함께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방안은 이러한 신고제와 함께 교통안전교육을 대폭 강화하여 운

전 결격자가 되는 경우 스스로 운전을 하지 않도록 그 위험성 등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통해서 교통안전 의식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이

다. 현행 도로교통법령에서도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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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자동차운전전

문학원에서 학과교육

을 수료한 사람은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운전자로서의 기본
예절

  2. 도로교통에 관한 법
령 지식

  3. 안전운전능력
  4. 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

  자동차등의 운전자 

또는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이나 효력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

야 한다. 이 경우 제1
호 제2호 또는 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교
육의 연기를 받을 수 

있다.
  1. 운전면허 취소의 처
분을 받은 사람으로

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고자 하는 사람

  2. 교통사고나 술에 취
한 상태에서 운전함

으로 인하여 운전면

요한 사항은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특별교통안전교
육) 법 제73조제2항
에 따른 특별한 교통

안전교육(이하 “특별교
통안전교육”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교통법규교육
   교통법규와 안전 등
에 관한 교육으로서 

교통법규의 위반 등

으로 인하여 운전면

허효력 정지의 처분

을 받을 가능성이 있

는 사람 가운데 교육

받기를 원하는 사람

에게 실시하는 교육. 
다만, 과거 1년 이내

제46조 (교통안전교육의 
방법 등) 법 제73조, 
영 제37조 제38조에 따
른 교통안전교육 및 특

별한 교통안전교육의 과

목 내용 방법 및 시

간은 별표 16과 같다.
  영 제3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

함에 있어서는 법 제

74조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기관 또는 법 제

119조에 따른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

서 제작하고 경찰청장

이 감수한 교재를 사

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8조에 따른 특
별한 교통안전교육(이
하 “특별교통안전교육”
이라 한다)을 실시함
에 있어서는 법 제120
조에 따른 도로교통공

단에서 제작하고 경찰

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경찰서장은 도로교

통공단이 특별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대상자에게 별지 제

24호서식의 교육통지서
에 의하여 교육의 일

시 장소 및 수강료 등

에 관한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교통안전교육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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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효력 정지의 처분

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

기간이 만료되기 전

에 있는 사람

  3. 운전면허효력 정지
의 처분을 받게 되거

나 받은 초보운전자

로서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있는 

사람

  4. 교통법규의 위반 등 
제2호 및 제3호의 규
정에 의한 사유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가

운데 교육받기를 원

하는 사람

  5. 교통법규 위반 등으
로 인하여 운전면허

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가운데 교육받

기를 원하는 사람

에 동교육을 받지 아

니한 사람에 한한다.
  2. 교통소양교육
   교통사고의 예방, 술
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의 위험 및 안전

운전 요령 등에 관한 

교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에 대하

여 실시하는 교육

    가. 교통사고를 일으
키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

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

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

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있는 사람

    나. 교통법규의 위반 
등 가목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효력 정

지의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가운데 교육받기

를 원하는 사람

    다. 운전면허효력 정
지의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

운전자로서 그 처

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있는 사람

    라.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은 사람

장 또는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법 제73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

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

25호서식의 교육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참여교육을 받

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

5항에 따른 확인증을 
확인한 후에 교육필증

을 교부하여야 한다. 
  경찰서장은 영 제

38조제3항 단서에 따
른 현장체험교육을 받

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

지 제26호서식의 확인
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영 제38조제5항에 따
라 특별교통안전교육 연

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
식의 특별교통안전교육 

연기신청서에 연기사

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찰서장이 제6항에 
따라 특별교통안전교육

을 연기한 때에는 자

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별

지 제28호서식의 특별
교통안전교육 연기사실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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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운전면허

를 다시 받고자 

하는 사람

  3. 교통참여교육
   교통단속현장 등에 실
제로 참여하는 등의 

교육으로서 제2호에 
따른 교통소양교육을 

받은 사람(제2호 라
목에 해당하는 사람

을 제외한다)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

람에게 실시하는 교육. 
다만, 과거 1년 이내
에 동 교육을 받지 아

니한 사람에 한한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현

장체험교육 등의 방

법으로 4시간 내지 8
시간의 교육을 실시

한다.
   1. 교통질서
   2. 교통사고와 그 예방
   3. 안전운전의 기초
   4. 교통법규와 안전
   5. 운전면허 및 자동

차관리

   6. 그 밖에 교통안전
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법 제120조에 따른 도
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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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제2항에 따
른 현장체험교육은 경

찰서장이 실시한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의 

과목 내용 방법 및 시

간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한다. 
  법 제73조제2항제1
호 제2호 또는 제3호
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교통안전교육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특별교통
안전교육의 연기를 받

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
내에 특별교통안전교육

을 받아야 한다. 
  1.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2.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경우

* [별표 16] 교통안전교육의 과목 내용 방법 및 시간에 관해서는 [별첨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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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성검사 제도는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후 결격사유가 발생했는 

데에도 운전을 계속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교

통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운전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운전자의 의식을 

높임으로써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운전을 하지 않도록 

한다면, 사실상 정기적성검사 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재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이 높아진 대부분의 운전자들

은 교통안전교육이 없이도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적절하게 

대처할 것으로 보나, 교통안전교육의 강화를 통해서 적절하게 대처하

는 비율을 최대한 높이는 방안이다.25) 

입법의 필요성의 관점에서 보면, 신고의 경우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

제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 에 그 근거를 두고 이를 집행하기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이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에

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통안전교육과 관련해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에는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에서 운전

면허의 응시 전의 교통안전교육과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의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방안을 위해서는 그 외에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신고한 경우

에도 교통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한편, 도로교통법 시

행규칙 별표 16을 보완하여 기존의 교육에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되

는 경우의 행동 요령 같은 것도 포함시켜 교통안전교육이 제대로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25) 일본의 경우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중 면허갱신을 할 때에 반드시 의무적
으로 지정자동차교습소에서 5시간 수강을 하였으나, 2003년 7월 1일부터는 만 70세 
이상으로 강화하여 과학적인 적성검사와 고령자 특별강습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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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안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규

제를 신설하는 것과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외부적인 

저항과 견제가 있을 수 있다는 약점이 있다. 다만, 다소 규제적인 요

소가 있지만, 정기적성검사를 대체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편익이 훨씬 많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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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대수와 운전면허 소지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교통안전이

라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서 정기적성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왔고, 그 과

정에서 나름대로 과도한 규제 사항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면서 제도개

선을 시도해 왔다. 

그러나, 최근 운전면허 소지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정기적성검사

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만 1,620만명이 넘고 

있어 이들이 7년마다 한번씩 매년 평균 231만여명의 사람들이 정기적

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기적

성검사의 실태와 내용을 보면, 검사를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당

히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제도라고 느끼고 있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현행의 정기적성검사 제도를 가장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후적 입

법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다섯 가지의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다. 

그런데 그동안의 정기적성검사의 불합격률과 제1종 운전면허 소지

자들의 불만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기적성검사를 폐지

하면서 수시적성검사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첫째로, 수시적성검사 제도를 보완하면서 정기적성검사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단 막대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정기적성검사 제도를 폐지함에 따른 교통안전의 문제는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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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를 어떻게 보완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는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고려하여 기관 간 협의를 충실히 하고 입법기술적으로 잘 

검토한다면 충분히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정기적성검사 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면, 그 다음으로는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정기적성검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

진하고, 또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아닌 

사람의 경우에 정기적성검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

다고 하겠다. 

2. 입법평가의 한계

입법평가에서는 대안별로 비용과 편익을 수치화하여 제공하는 등 

보다 분석적인 검토 결과를 내 놓아야 하지만, 이와 관련된 분석의 

기법이 아직 초보적이고 특히 계량화의 수준이 매우 낮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사후적 입법평가에서는 당초의 입법 당시에 입법

평가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제대로 된 비용 편익 분석이 없었기 때문

에 계량적 분석 자체가 어려웠다. 사후적 입법평가의 결과로서 도출

된 입법대안들에 대해서도 역시 각각의 비용 편익 분석은 충분히 이

루어지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운전면허 관련 제도 자체의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

다는 점을 고려하여, 운전면허 취득 제도와 관련된 각국의 제도와 관

련하여 적성검사 제도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관점에서, 적성

검사 제도의 문제점을 운전면허제도의 전체적 틀 속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그동안 규제개혁 과정에서 환경, 국민건강 등과 함께 안전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되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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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고, 그 결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보다는 안전 등의 측면이 보다 강조되면서 제도개선의 

노력 자체에 대한 반발 등으로 의욕적인 입법대안 검토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되기도 하였다.26) 

정기적성검사 제도의 경우에도 관련되는 기관 간의 원활한 업무 협

조가 필수적이나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서 외부적인 여

건 조성이 잘 되지 않아 제도의 개선안 마련에도 애로가 발생되는 문

제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기적성검사 제도의 경우 이에 대한 그동안의 

검토 분석 자료와 선행 연구가 거의 없어서 입법평가 자체가 쉽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아울러, 앞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입법평가의 기준에 따라 각 입법

대안별로 비용 편익이 상당한 수준으로 검토 분석되어야 입법대안

별 비교 분석이 가능한데, 교통사고 등과 관련된 세부적인 통계의 

부족 등으로 보다 과학적이고 계량적인 연구가 어려웠다. 

또한, 정기적성검사 제도의 문제점을 보다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

는 최소한 전국 성인남녀 중 최소 1천명 이상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나, 여기에서는 제한된 인원과 인

터넷 등에서 제시된 의견만 제시한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근거 법령 분석을 토대

로 정기적성검사 제도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뿐만 아니라, 

평가기준에 따른 사후적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가능한 입법대안을 도

출한 후 그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까지 수행함으로써 정기적성검사 

제도에 대한 앞으로의 관련 문제 분석과 개선(법률 개정 등) 추진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26) 예를 들어, 정기적성검사 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도, 언론 등에서는 “도로에서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적성검사 제도가 민원인의 편의와 규제 완화에 편승하

여 무용론 대두” 등으로 개선 의견을 일축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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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수시적성검사 제도의 개요와 근거 규정

1. 수시적성검사 제도의 개요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안전운전에 장

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가 발생하면 그 신체장애로 인해 운전을 

하는 데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실시하는 수

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수시적성검사의 대상자

제1종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은 사

람을 포함)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시적성검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제88조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제2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호부터 제5호까

지)하거나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장애 등에 해당한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간질 등으로 인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만 해당),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다리 머리 척추나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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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 없는 사람

  양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 관련 장애 등으로 인

해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병무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각 군 참

모총장,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 공제조합 이

사장 등이 해당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의 그 해당자

나. 수시적성검사의 절차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부터 대

상자임을 통지[수시적성검사통지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

서식, 국제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는 별지 제73호서식)]받는다( 도

로교통법 시행령 제56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정하는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적성검사신청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국제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74호서식)를 신청자

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로교

통법 시행령 제5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제6항).

수시적성검사의 합격 여부는 운전면허시험장에 설치된 운전적성판

정위원회에서 판정하며, 그 결과 조건이 붙여지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조건부과통지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서식) 또는 조건변

경통지서(별지 제77호서식)를 통지받는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6조



수시적성검사 제도의 개요와 근거 규정

97

제2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4조제1항 제7항 제8항, 제87조).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

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다. 수시적성검사의 연기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수시

적성 검사기간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수시적성 검사

기간 이전에 수시적성검사신청서를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제출해서 미

리 적성검사를 받거나 수시적성 검사기간 만료일 이전에 연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적성검사연기신청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

지 제59호서식)를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제출해서 적성검사를 연기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

-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 군복무 중( 병역법 에 따라 교정시설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사병인 경우만 

해당)이거나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시적성검사는 한 번만 연기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7

조제2항).

수시적성검사의 연기가 인정된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부터 적성

검사 연기사실확인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를 받는다.

주의할 점은 수시적성검사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

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도

로교통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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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수시적성검사)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
은 사람(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

면허증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이 안전운전
에 장애가 되는 후천

적 신체장애 등 대통

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운전

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

(수시적성검사)를 받아
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수시적성검사의 기

간 통지와 그 밖에 수

시적성검사의 실시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수시적성검사) 
법 제88조제1항에서 “안
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

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게 된 경우를 말

한다.
  1. 법 제82조제1항제2
호 내지 제5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거

나 안전운전에 장애

가 되는 신체장애 등

에 해당한다고 인정

<수시적성검사 절차(요약)>

대상자 통지(운전면허시험장장이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 전에 등

기우편으로 대상자임을 통지) 신청서 제출(수시적성검사기긴 

이내에 신청서 제출) 검사 실시 합격 여부 판정(운전적성

판정위원회 결정: 일정한 경우 정밀감정인의 의견청취 후) 결

과 통보

2. 수시적성검사 제도의 근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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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

  2. 법 제89조에 따라 
후천적 신체장애 등

에 관한 개인정보가 

경찰청장에게 통보된 

경우

  제1항제1호의 경우 
중 법 제82조제1항제2
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시적성검사의 합격

판정은 정밀감정인(분
야별 운전적성을 정밀

감정하기 위하여 운전

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위촉한 의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제2항에 따른 정밀
감정인에 대하여는 예

산의 범위 안에서 수

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

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기

관의 장이 정하는 날부

터 3월 이내에 수시적
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수시적성검사를 받

아야 하는 사람에게 행

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

제84조(수시적성검사) 
영 제56조제2항에 따
른 수시적성검사의 합

격 판정은 정밀감정인

(분야별 운전적성을 정
밀감정하기 위하여 운

전면허시험장장이 위촉

하는 의사를 말한다)
의 의견을 들은 후 제

87조제1항에 따른 운
전적성판정위원회가 

결정하며, 정밀감정인
의 위촉 운용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

찰청장이 정한다.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영 제56조제4항에 따
라 수시적성검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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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그 사실을 등

기우편 등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받

아야 하는 사람은 제4
항에 따른 수시적성검

사기간 이내에 행정안

전부령이 정하는 신청

서를 운전면허시험기

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아야 하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수시적성검사기

간 20일 이전까지 통
지하여야 한다.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수시적성검사기간 이

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

지 아니한 사람에 대

하여는 다시 수시적성

검사기간을 지정하여 

수시적성검사기간 20
일 이전까지 이를 통

지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의 통

지를 하는 경우 그 통

지를 받을 사람의 주

소 등을 통상적인 방

법으로 확인 할 수 없

거나 통지서의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운전면허

대장에 기재된 주소지

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

지를 대신할 수 있다.
  영 제56조제5항에 따
른 수시적성검사의 통

지는 별지 제72호서식
의 수시적성검사통지서

(국제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수시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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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수시적성검사의 
연기 등) 법 제88
조제1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

는 사람이 다음 각 호

검사통지서를 말한다)
에 의한다.

  영 제56조제6항에 따
른 수시적성검사신청서

는 별지 제64호서식(국
제운전면허를 받은 사

람은 별지 제74호서식
의 국제운전면허수시적

성검사신청서를 말한다)
에 의한다.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에 대한 수시적성검사

의 결과와 제84조제3
항에 따른 통지의 내

용을 별지 제75호서식
의 수시적성검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에 대하여 수시적성검

사를 한 결과 제54조
에 따라 조건을 붙인 

때에는 별지 제76호서
식의 조건부과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고, 
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조
건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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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인하여 

수시적성검사기간 이

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수시적

성검사기간 이전에 신

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검사를 받거나 연기사

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적성검

사연기신청서를 운전

면허시험기관의 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시적성검사기간 중 
해외에 체류 중이거

나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을 입
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3.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4. 군복무 중( 병역법
에 따라 교정시설경

비교도 전투경찰순

경 또는 의무소방원

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
나 그 밖에 사회통념

상 부득이한 사유라

고 인정할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제85조(수시적성검사의 
연기) 영 제57조제
1항에 따라 수시적성
검사연기신청을 하고

자 하는 사람은 수시

적성검사기간만료일까

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를 첨부하여 신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운

전면허시험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전면허시험장장

은 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연기한 때에는 자동

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별
지 제70호 서식(영문
으로 발급하는 경우

에는 별지 제71호서
식을 말한다)의 적성
검사연기사실확인서

를 작성하여 교부하

여야 한다.



수시적성검사 제도의 개요와 근거 규정

103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9조(수시적성검사 관
련 개인정보의 통보) 
제88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수시적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후천적 신체장

애 등에 관한 개인정

보를 가지고 있는 기

관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은 

수시적성검사와 관련

이 있는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경찰청장에게 통

보하여야 하는 개인정

보의 내용 및 통보방

법과 그 밖에 개인정

보의 통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장은 제1항에 따른 신
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시

적성검사를 그 기간 

이전에 실시하거나 1
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를 연기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

어진 날부터 3월 이내
에 수시적성검사를 받

아야 한다.

제58조(수시적성검사 관
련 개인정보의 통보 

등) 법 제89조제1항
에 따라 수시적성검사

를 받아야 하는 사람

의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통보하여야 하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병무청장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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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정신질환 등이 의
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 운전면허시험기
관의 장은 제83조의 

  3.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4. 해군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육군의 각 
군사령관 또는 국군

의무사령관

  5. 근로복지공단이사장
  6.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
  7. 화물자동차 운수사
업법 제36조 또는 여
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설립
된 공제조합의 이사장

  8. 치료감호소장
  제1항 각 호에 해
당하는 자가 법 제89
조제2항에 따라 경찰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할 개인정보의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제1항 각 호에 해
당하는 자는 행정안전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제2항에 따른 개인
정보를 매 분기 1회 
이상 경찰청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제86조(수시적성검사 관
련 개인정보의 통보방

법 등) 영 제58조제2
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은 개

인정보자료를 별지 제

78호서식 또는 전자적 
매체에 기록하여 경찰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시적성검사 제도의 개요와 근거 규정

105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

시험 중이나 제87조제
1항 또는 제8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적성

검사의 실시 중에 운

전면허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적성검사를 

받는 사람이 제82조제
1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의(專
門醫)의 정밀진단을 받
게 할 수 있다.

보유기관 보유내용 관련근거 장애종류

1. 육군의 각 군 
사령관, 해군참
모총장, 공군참
모총장, 국군의
무사령관

군 재직 중 정신질

환으로 인하여 전

역조치한 사람에 대

한 자료

군인사법 제37
조 및 동법 시행

규칙 별표 1 제
75호 내지 제84호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
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
동장애, 마약류 등 관련
장애(니코틴 관련장애를 
제외한다), 알콜 관련장
애, 간질 등2. 병무청장 정신질환 또는 시

력장애로 징집이 면

제된 사람에 대한 

자료

병역법 제12조 
및 제14조

3. 특별시장·광역
시장 및 도지사

정신질환으로 보호

자의 동의에 의하

여 입원 치료중인 

정신보건법 제

24조 및 제25조

[별표 4]

수시적성검사대상자의 개인정보의 내용(제58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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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으로서 입원기

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에 대한 자료 

및 정신질환으로 시

도지사에 의하여 입

원 치료 중인 사

람에 대한 자료

마약류 중독으로 치

료 중인 사람에 대

한 자료

마약류관리에 관

한 법률 제40조

4. 식품의약품안
전청장

마약류 중독자로 판

명되거나 마약류 중

독으로 의료기관 또

는 치료보호기관에

서 치료 중인 사람

에 대한 자료

4의2 . 치료감호
소장

치료감호 후 완치

되지 않고 출소한 

사람에 대한 자료

치료감호법 제

2조

5.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산업재해로 인하여 

장해판정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자료

산업재해보상보

험법 제4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급제1호, 제3호 내

지 제8호
 제2급제1호 내지 제

6호
 제3급제1호, 제3호 내

지 제5호
 제4급제1호, 제3호 내

지 제7호
 제5급제1호 내지 제

5호, 제7호, 제8호
 제6급제1호, 제3호 

내지 제8호
 제7급제1호 내지 제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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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급제1호 내지 제
4호, 제6호 내지 제
9호

 제9급제1호 내지 제
4호, 제7호 내지 제
11호, 제15호, 제16호

 제10급제1호, 제5호, 
제7호, 제8호, 제11
호, 제12호

 제11급제1호, 제2호
 제12급제1호, 제2호, 

제6호, 제7호
 제13급제1호, 제2호

6. 보험요율 산
출기관의 장(보
험개발원장)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로 장애판정을 

받아 보험금을 지

급받은 사람에 대

한 자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 시행령 별표 2
 제1급제1호, 제3호 내

지 제9호
 제2급제1호 내지 제

6호
 제3급제1호, 제3호 내

지 제5호
 제4급제1호, 제3호 내

지 제7호
 제5급제1호 내지 제

5호, 제7호, 제8호
 제6급제1호, 제3호 내

지 제8호
 제7급제1호 내지 제

10호
 제8급제1호 내지 제

4호, 제6호 내지 제
9호

 제9급제1호 내지 제
4호, 제7호 내지 제
11호, 제15호, 제16호

7. 화물자동차 운
수사업법 제

36조 또는 여
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하

여 설립된 공제

조합의 이사장

교통사고로 인한 피

해로 장애판정을 받

아 공제금을 지급

받은 사람에 대한 

자료

화물자동차 운

수사업법 제36조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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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급제1호, 제5호 
내지 제7호, 제10호, 
제11호

 제11급제1호, 제2호, 
제5호

 제12급제1호, 제2호, 
제6호, 제7호

 제13급제1호, 제2호

[별지 제72호서식] 

수시적성검사통지서(국내)

 성명 생년월일 -
 주소

 면허번호

 출석일시 출석장소

 검사를 받아

야 하는 이유

  도로교통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운전면허 시험장장) 인

주

의

사

항

 1.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위 출석 일시 장소에 반드시 출석하셔서 수시

적성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2차 통지서를 받고도 90일 이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

는 신청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4일간 주소지 운전면허 시험장 게시

판에 공고하며,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면

허가 취소됩니다.

21026-45711 일
99. 3. 18 승인

190 ×268
(신문용지 5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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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8호서식]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통보대장

부(청 시 도 원 조합)

일련
번호

인적사항 장애 또는 질환 종류

성
명

주민
등록
번호

주소

신체장애
정신질환

(간질 포함) 마약류 중독
알콜
중독

종
류

등
급

판
정
일

종
류

등
급
판정일

종
류

중  독
판정일

중  독
판정일

21026-45911 대
99. 3. 18 승인

297 × 210
(신문용지(2급) 5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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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6]

교통안전교육의 과목 내용 방법 및 시간(제46조제1항관련)

1. 교통안전교육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1) 교통질서 법규준수와 질서의 중요성

운전자의 마음가짐

양보운전과 교통예절

강의 및 

시청각교육

50분

(2) 교통사고와 예방 교통사고의 원인 및 심각성

교통법규 위반별 사고유형

운전습관의 형성과 안전운전

방어운전

강의 및 

시청각교육

50분

(3) 자동차운전의 
   기초이론

자동차운전과 자연법칙

인간의 능력과 운전

도로의 특성에 따른 안전운전

이상기후시의 안전운전

강의 및 

시청각교육

50분

(4) 영화상영 교통관련 영화상영 영화

  교육과목 및 시청각교재는 교통여건 등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1) 교통질서와 교
통 사고

교통여건과 질서

교통법규 위반과 사고

강의 및 

시청각교육

15분

(2) 운전자의 마음  
가짐

운전예절과 양보운전

안전운전의 마음가짐 

강의 및 

시청각교육

15분

[별첨 2] 

현행 교통안전교육의 개요

2. 특별교통안전교육

  가. 교통법규교육(강의 및 시청각교육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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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3) 교통법규와 안전 신호와 안전한 교차로통행

보행자보호

중앙선침범과 앞지르기의 위험

속도와 안전거리

차로의 준수 및 진로변경

음주운전의 금지

운전자의 준수사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과 교통
사고 처리

강의 및

시청각교육

100분

(4) 운전면허 및 자
동차 관리

운전면허관리

자동차점검

강의 및 

시청각교육

20분

(5) 영화상영 교통관련 영화상영 영화 50분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1) 교통사고의 피
해와 원인

교통사고현황

교통사고의 참상

교통사고의 원인분석

강의 및 

시청각교육

10분

(2) 교통사고의 예
방과 안전운전

운전자 능력의 한계

심신상태와 안전운전

올바른 운전자세

운전습관

차량관리

강의 및 

시청각교육

40분

(3) 교통사고 사례
발표

교통사고 사례발표

교통사고 원인분석

운전자측에서의 교통사고 예방

대책

강의 시

청각 교육 

및 발표

15분

(4) 교통법규와 교
통사고

신호와 안전한 교차로통행

보행자보호

중안선침범과 앞지르기의 위험

속도와 안전거리

강의 및 

시청각교육

35분

  나. 교통소양교육

   (1) 1회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강의 및 시청각교육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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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차로의 준수 및 진로변경

안전운전의무 위반

음주운전의 금지

운전면허관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과 교통

사고 처리

(5) 위험예측과 방
어운전

위험예측과 방어운전의 개념

위험상황의 제시

방어운전의 방법

강의 및 

시청각교육

50분

(6) 영화상영 및 정
밀 운전적성검사

교통관련 영화상영

바이오리듬측정 

정밀 운전적성검사

시청각교

육 및 실

지측정

150분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1) 음주운전의 
   실태

음주문화

음주운전 단속

음주운전 사고

강의 및 

시청각교육

20분

(2) 음주운전의 
   위험

알콜과 인체

알콜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

약물과 운전

강의 및 

시청각교육

50분

(3) 음주운전의  
   금지

음주운전의 기준과 처벌

음주운전의 예방

강의 및 

시청각교육

25분

(4) 음주운전의 예
방을 위한 다짐

명상과 다짐 명상과 

자기다짐

5분

(5) 안전운전과 
   교통법규

신호와 안전한 교차로 통행

보행자보호

중앙선과 앞지르기의 위험

속도와 안전거리

차로의 준수 및 진로변경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운전자의 준수사항

교통사고 대처방법과 처리특례

운전면허관리 

강의 및 

시청각교육

50분

(6) 영화상영 교통관련 영화상영 영화 50분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강의 및 시청각교육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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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1) 교통법규의 위
반실태와 교통

사고

교통법규의 위반실태

교통법규의 위반별 교통사고

교통사고의 예방대책

강의 및 

시청각교육

10분

(2) 안전운전의 기초 심신상태와 안전운전

운전습관

운전행동

운전자 능력의 한계

강의 및 

시청각교육

20분

(3) 운전자의 성향
별 안전운전요령

운전자의 성향분석

속도위반 신호위반 진로변경 및 

앞지르기위반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등 주요 위반행위별 안전

운전요령 

강의 및 

시청각교육

90분

(4) 고속도로에서
의 안전운전

고속도로 통행 시 유의사항

고속도로 진입 시 우선순위

차량고장 시 조치요령 등

운전자 및 승차자의 특별준수

사항 

강의 및 

시청각교육

10분

(5) 위험예측과 방
어운전

위험예측과 방어운전의 개념

위험상황의 제시 

방어운전의 방법 

강의 및 

시청각교육

20분

(6) 영화상영 교통관련 영화상영 영화 50분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1) 생활 교통법규 운전면허 관리제도 

주요 교통법규 해설

사례로 풀어보는 음주운전

도로교통의 주요 장애요소

강의 및 

시청각교육

50분

   (3) (1) (2)에 해당하는 자 외에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강의 및 시청각교육 4시간)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고자 하는 사람(강의 시청각교육 및 토의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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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2) 위험인식과 행동
변화

위험인식 시기와 대처

주관적 안전과 객관적 안전

운전행동 결정 요인

위험보상과 운전행동

강의 및 

시청각교육

30분

(3) 음주문화와 교
통안전

정상적 음주와 문제음주

음주 운전 및 사고 실태

바람직한 음주문화

강의 및 

시청각교육

20분

(4) 알코올과 운전
행동

알코올 분해과정

알코올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음주가 운전행동에 미치는 영향

강의 및 

시청각교육

50분

(5) 시청각 음주관련 영화상영 영화 50분

(6) 자기진단과 극
복과제 

음주상식 검사 및 해설

알코올 의존증 진단

결과분석을 통한 처방

지필검사 

및 해설

25분

(7) 음주운전의 심리
적 특성과 예방

단기편리 편향성

인지행동의 오지각성

도덕적 규범 미흡성

부정적 결과의 신념 부재

갈등상황 극복 행동기법

강의 및 

시 청각교

육발표

토의

25분

(8) 음주운전 위험
성 체험

균형감각 체험

공간 인지 능력 체험

혈중알코올 농도 체험

실험 

및 체험

30분

(9) 음주운전 예방
을 위한 자기 

통제 구축

자신 및 가족에게 편지 쓰기

재발 방지를 위한 행동지침 설정

자기 다짐과 선언

과제작성

발표 다짐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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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1) 교통 환경과 자
동차 문화 

도로교통 환경의 변화

교통사고의 심각성

교통문화와 자율적 운전의식 

강화

강의 및 

시청각교육

30분

(2) 생활 교통법규 운전면허 관리제도 

사고 사례로 풀어보는 교통법규 

해설

달라진 교통법규

도로교통의 주요 장애요소

강의 및 

시청각교육

70분

(3) 성격 운전 행

동 검사

검사의 의의

성격 운전행동 측정

진단결과 분석과 처방

지필검사, 
집단상담

50분

(4) 시청각 교통사고 관련 영화상영 영화상영 50분

(5) 교통 심리 및  
행동이론

위험보상설

장의존적 장독립적 지각

주관적 안전과 객관적 안전

운전행동 결정 요인

운전과 시지각 활동

강의 및 

시청각교육

30분

(6) 지각 및 위험극복 위험인식 시기와 대처

잠재 위험성의 학습

고도 위험상황 이해와 유형

강의 및 

시 청각교

육, 발표 및 
토의

50분

(7) 감수성 훈련 감수성의 의의 

과제 제시 및 작성

자기성찰과 다짐

강의, 과제 
제시 및 작

성, 다짐

20분

   (5) (4)에 해당하는 자 외에 교통사고 법규 위반 등으로 운전면허 취소처

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고자 하는 사람(강의 시청

각교육 및 토의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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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1) 교통사고 사례  
분석

교통사고의 체험사례 발표 및 

토의 

발표내용에 대한 분석 및 해설

강의 및 

시 청각교

육, 토의 및 
해설

100분

(2) 위험예측능력
의 측정 및 지도

위험상황의 제시 및 토의

방어운전의 방법

위험예측능력의 측정 및 지도

강의 및 

시 청각교

육, 토의 및 
측정

50분

(3) 영화상영 교통관련 영화상영 영화 50분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1) 음주운전 사례 
분석

음주운전의 체험사례 발표 및 

토의

발표내용에 대한 분석 및 해설

강의 및 

시 청각교

육, 토의 및 
해설

100분

(2) 음주와 자기 통제 정상적 음주와 문제 음주

   (알콜의존성 측정 및 해설)
알콜의존증 증후

음주유형의 분석 및 토의

음주한계의 파악 및 자기조절

음주운전 방조 분위기의 쇄신

방법

음주운전의 예방전략 

강의 및 

시 청각교

육, 토의

50분

(3) 영화상영 교통관련 영화상영 영화 50분

  다. 교통참여교육

   (1) 강의 시청각교육 및 토의(4시간)

    (가) 1회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

    (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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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1) 교통법규 위반
심리 사례의 분석

교통법규 위반심리의 체험사례 

발표 및 토의

발표내용에 대한 분석 및 해설

강의 및 

시 청각교

육, 토의 및 
해설

100분

(2) 안전운전의 이
론과 기법

인간의 감각능력과 판단능력

자동차의 물리적 특성과 안전

운전

위험한 상황 등에서의 운전

자동차 점검 및 주행 중 차량 

이상 시 조치방법

강의 및 

시청각교육

50분

(3) 영화상영 교통관련 영화상영 영화 50분

특별교통안전교육의 교육과목 및 시청각교재는 교통여건 등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강의는 연속하여 실시할 수 있음.

   (2) 현장체험교육(4시간)

       출 퇴근 시간대의 교통안전 참여활동, 교통단속현장체험 등 경찰

청장이 정하는 교육

    (다) (가) (나)에 해당하는 자 외에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


